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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1 

참 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제 항 엔지니어링사업에 대 [ ] 10 2 ： 

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은 협회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 

한다. 

제 조 적용 2 

참 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제 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 ] 2 2 ：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동 법 제 조제 항 각 호의 자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 5 1 , , ◦ 

자기관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의 납입자 2 ( 

본금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 ),



관 또는 단체를 말함.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 조제 항에 의거 엔지니어 28 1 ◦ 

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에 관한 대가기준 원 , , ( 

가계산기준 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 ) 

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음. 

대가기준 적용에 관한 해석 . Ⅰ 

온천수시추조사에 대한 대가적용 여부 1. 

질 의 온천수 시추조사와 관련하여 이를 지하수개발업무로 보아 [ ] 

건설공사의 원가를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지질조사업무로 인정해야 할 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 

회 신 온천수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추조사업무는 동 업무 [ ] 

의 수행과정이 지하수개발업무와 차이가 없더라도 동 업무가 온천 

수 개발 계획수립 등을 위한 조사업무인 경우 엔지니어링활동으로 

보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함 진흥 제 . ( 95-1489 

호, ’95. 10. 17) 

하수처리장 시운전을 대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 의 폐사는 군과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년 월 일 계 [ ] 93 12 28 ○○ 

약체결 시운전비 도급 분 제외 하여 현재 차 공사 ( ) 6 (’97. 4. 

를 수행 중 차분 설계변경으로 시운전비를 포함 공사 1 ’98. 3) 7 ～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시운전비에 대한 공사비 산출과 관련하여 당 

초 설계 시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만 산출되었을 뿐 제경비 및 기 

술료가 산정되어있지 않는바 본 하수처리장의 시운전이 엔지니어 , 

링기술진흥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10 2 ？ 

회 신 [ ] 하수처리장의 시운전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제 호 2 1 

의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당해 용역의 대가산출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거 직접인건비 3 2 , ,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실비정 , , 

액가산방식에 의하여야 함 사업 제 호 . ( 98-609 , ’98. 4. 3) 

원자력발전소 내 소방시설에 대한 대가적용에 대하여 3. 

질 의 원자력 발전소 내에 소방시설에 대하여 행하는 점검은 일 [ ] 

반건축물의 점검과는 달리 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하는 주기절차 “ 

서 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해야 하는 관계로 소방설비기술자들이 ” 

연중 원전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시설의 점검 관리 유지 및 정비 업 

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법 제 조 제 항 및 소방법시행규칙 . 65 2 3 

제 조제 항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 29 2 10 

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당해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여 

부？ 

회 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 [ ] 2 2 

링활동주체가 동 법 제 조제 항의 각 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 5 1 

업을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 

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 

조제 항에 의한 공사비요율에 의한 대가 지급 방식을 적용하는 분 4 2 

야일지라도 동 기준 제 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범위 기본설계 실시 8 ( , 

설계 공사감리 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는 실비정액가산방식 , ) 

을 적용함이 타당함 사업 제 호 . ( 2000-511 , 2000. 3. 6) 

4. 쓰레기 소각시설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적용 여부 

질 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전 유지 보수는 엔지니어링기술 [ ] ㆍ ㆍ 

진흥법 제 조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 조에 의한 엔지니 2 2 

어링활동에 해당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되는 ( ) 

것으로 원가계산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원가 계산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직 14 (



접인건비 의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기준 중 적용분야는 ) ？ 

회 신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 운전 유지 [ ] ( ㆍ 

보수 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 2 ㆍ

물의 검사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경우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 ㆍ 

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쓰레기소각시설은 환경기초시 . , 

설물이므로 건설 및 기타부문의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이 타당 

함 사업 제 호 . ( 2000-977 , 2000. 5. 4) 

인터넷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대가적용에 관하여 5. 

질 의 본사는 년 월부터 정부투자기관과 인터넷데이터 [ ] '99 12 ○○ 

센터구축업무 위탁협정을 체결하여 구축업무 하드웨어 네 , KT-IDC , 

트워크장비 등의 설계 감리 등 엔지니어링 성격의 업무와 구매 조 , / 

달 설치공사 및 시스템 통합과 같은 정보통신 공사 성격의 업무가 / 

혼재된 복합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 , 

업대가의 기준 제 장 제 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에 의거 상 3 18 ( ) 

기의 구매 조달에 대한 대행수수료 명목의 취급수수료 지급이 가 , 

능한지 여부와 위탁협정서 상의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 등의 구 , 

입 설치에 대한 취급수수료 의 요율은 적정한지 여부 만약 취급 / 5% , 

수수료의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상기의 삽입된 취급수수료 및 요율 

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정부 등의 자로부터 엔지니 2 

어링사업을 수탁받을 경우에 적용되며 대가산출방식 중 실비정액가 , 

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 , , , 

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의 취급수수료 관련 규정이나 요 . , 

율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드 

웨어 네트워크장비 등의 구입 설치에 대한 취급수수료 계상 여부는 , / 

계약당사자가 해당 용역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및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사항이라 사료됨 사업 제 호 . ( 2000-168 , 2000. 10. 19) 

제 조 용어의 정의 3 

해 설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은 크게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 [ ] 

액가산방식으로 구분하는 바, 

공사비요율방식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에 의한 추가업 10 ◦ 

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초 계약 체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발주청의 자기과실에 의한 결과발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사비 증감에 따라 정산할 수 없음이 원칙임. 

이에 반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사후 정산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 ◦ 

다 이 방식은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 

직접비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로 간접비는 제경비와 기술료로 

구별된다 그러나 이 방식을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도 직접비 항 . 

목에 관해서는 실제 소요된 비용만큼 사후정산하는데 반해 간접 

비는 실제 소요여부를 묻지 않고 제 조 제경비 및 제 조 기술 16 ( ) 17 ( 

료 의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비율만큼 수주자에게 보전한다 )



는 차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엔지니어링사업이 제조나 공 . 

사보다 간접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인적용역이라는 특성에 기인 

하기 때문이다. 

참 고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년 월 과세사업 [ ] 99 12 

으로 전환됨에 따라 년 월부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2000 1 

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호에 의거 예정가격작성 시 세액합산 등을 11 1 

하여야 한다. 

공사비 중 총 예정금액의 범위 . Ⅰ 

자재대에 대한 인정범위에 대하여 1. 

질 의 당초 계약 시 자재비를 조달청 현재가로 적용하여 개략공 [ ] 

사비를 산출 계약 체결한 연후 계약당시 현재가를 적용하는 것은 , ( 

계약의 관례임 설계업무 수행 중 발주처가 개략공사비의 절대치 ) , 

를 차지하는 자재를 입찰에 의한 구매방식으로 국제입찰에 붙인 

바 그 결과 조달청 단가의 정도에 덤핑 낙찰되었고 이를 이 , 50% , 

유로 발주처는 설계 용역비도 이에 상응하는 정도가 감액되어 50% 

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회 신 대가의 기준 제 조제 호에 의하면 공사비는 발주자의 총 [ ] 3 3 

예정금액 관사급 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 ) , ,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사 질의건 

의 경우 설계용역대가는 계약당시의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자재 

대를 포함한 공사비를 적용하여 산출함 진흥 제 호 . ( 510-565 , ’89. 

11. 16) 

공사비 해석에 관하여 2. 

질 의 공사비에 시설공사 시 투입되는 사급 자재비 및 시공비 노 [ ] ( 

무비 자재비 제경비 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 , ) ？



회 신 공사비에는 그 공사에 투입되는 관 사급자재를 포함한 총 [ ] , 

공사예정금액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 , , 

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함 진흥 제 호 . ( 510-497 , ’92. 5. 28) 

터널보수공사의 실시설계시 공사비 정의 3. 

질 의 부산직할시 도시고속도로 관리소와 수영터널 보수공사 실 [ ] 

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한 바 동 직할시 설계심사 , 

위원회에서 채택한 공법으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추정공사비보다 7 

배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비의 범위와 대가 . 

조정의 타당성 여부？ 

회 신 [ ] 용역비의 변경청구에 대하여는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할 경우 공사비 라 함은 당초 발주자의 용역 시행 부 , “ ” 

서에서 작성한 공사비 총 예정금액 자재대 포함 을 의미합니다 현 엔 ( ) ( 

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호 다만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3 3 ). , 

비가 대폭 증가된 경우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업무량의 증가 

여부 당초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계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판 , 

단하여 용역대가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진흥 제 . ( 510-63 

호, ’93. 2. 22) 

해상 교통관제시스템 사업수행시 공사비에 대하여 4. 

질 의 해상 교통관제 시스템 설치와 관 [ ] (Vessel traffic service) 

련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요율 방식으로 발주한 바 동 업무의 용역 , 

비 정산방법과 적용기준과 이 경우 사업목적이 동일한 개의 용역 2 

을 수행할 경우 공통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공사비라 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호에 [ ] 3 3 

의해 발주관서에서 작성한 총 예정금액 자재대 포함 을 의미하므로 ( )



정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초 공사비산정의 적정성 등을 계 

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가 사업목적이 동일한 개 이상 업무를 별도의 . 2 

요율 방식으로 수주하여 수행하면서 상호 공통부분이 있더라도 각 

각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는 감액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진흥 제 호 . ( 510-1267 , ’94. 10. 12) 

5. 통신장비 망 관리 사업의 주부수 장비 등에 대한 공사비 인정여부 ․ 
질 의 당해 사업이 다양한 통신장비를 통합하여 망을 관리하기 [ ] 

위한 설계용역일 경우에 주 부수 장비 및 개발비가 공사비에 , S/W ㆍ 

포함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당해 사업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에 의거 공사비 [ ] 3 

요율방식으로 산출한 경우 공사비에는 일체의 관 사급 자재대를 ㆍ 

포함한 총 예정금액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 , 

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의미함 사업 제 호 . ( 99-596 , ’99. 3. 23) 

계약시점의 적용기준 . Ⅱ 

공사비요율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1. 

질 의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할 때 공사비의 산정 [ ] 시점 

을 계약시점과 납품시점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신 공사비 라 함은 당초 발주자의 공사시행 부서에서 작성 [ ] ‘ ’ 

한 공사비 총 예정금액 자재대 포함 을 의미하므로 계약시점을 기 ( ) 

준으로 공사비를 적용함 진흥 제 호 . ( 510-490 , ’93. 7. 8) 

공사비 총 예정금액의 인정 기준시점 2. 

질 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 이라 함은 계약시점의 계약서에 표 [ ] “ ” 

시된 공사비를 의미하는지 설계 완료 후에 산출된 공사비를 의미 ,



하는지의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공사비요율에 의하여 산출할 경우 [ ] 

대상이 되는 공사비는 계약시점에서 작성한 공사비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진흥 제 호 . ( 510-636 , ’94. 

6. 7) 

대가산출 기준 시점 3. 

질 의 [ ] 대가산출 시점을 계약시점에 의하는지 또는 최종설계 완료 

시에 의하는지 여부 및 공사비 중 총 예정금액에 대한 용어의 정의 

는？ 

회 신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대가산정의 경우 공사비는 계약당 [ ] 

시 발주관서에서 작성한 총 공사비 예정금액 중 용지비 보상비 , ,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합의된 사항이 없는 한 공사입찰이 

후 낙찰공사비에 의한 설계용역 대가 산정은 타당치 않습니다 또 . 

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호에 규정된 공사비 총 예 3 3 

정금액이란 설계완료 시 산출된 공사비가 아니라 계약당시 발주관 

서에서 미리 작성한 자재대를 포함한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사비를 의미함 진흥 제 호 . ( 510-1412 , ’94. 11. 2) 

낙찰률 포함여부에 대하여 4. 

질 의 발주자가 실시설계 완료 후 실제 공사비를 토대로 실시설 [ ] 

계비를 다시 산출한 후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비를 감액코자 하는 

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호에 규정한 공사비란 [ ] 3 3 

당초 엔지니어링사업 발주당시 발주관서에서 작성한 총 예정금액을 

의미하므로 차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엔지니어링사업에 ,



서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진흥 제 호 . ( 510-2 , ’95. 1. 5) 

토지정리구획사업의 추정공사비 증가에 대하여 5. 

질 의 당사에서 수행 중에 있는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 ] ○○ 

설계용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항제 호에 의거 공사 4 2 1 

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 바 당해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이 없 , 

었음에도 당사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한 결과 당초 추정공사비 

백만원 보다 많은 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경우 (5,768 ) 7,849 . 

계약내용의 추정공사비를 실시설계 결과에 의한 확정공사 공사비 

백만원 로 변경하여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변경 적용하여 계 (7,849 ) 

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공사비요율에 의하여 산출할 경우 [ ] 

대상이 되는 공사비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었다면 계약시점에서 

작성한 공사비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 . ( 

제 호 97-1,827 , ’97. 10. 27) 

경기장내 전기분야 설계의 적용에 대하여 6. 

질 의 당사는 시 종합건설본부와 아시안게임 강서 경기장 건 [ ] ○○ 

립 전기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투자계획 조정으로 기본설계 과업을 완료한 후 과업범위 

를 축소하여 개 경기장 중 개의 경기장만 실시설계를 수행하게 2 1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본설계비는 계약 내역서 대로 정산하고 실 . 

시설계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결과에 의한 공사비 예산의 당초 추 

정사업비에 대한 비율대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정산하는 방안이 타 

당한지 여부？ 

회 신 당해 사업이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에 의거 공사비 [ ] 3 

요율방식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수 

주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업무범위가 조정된 경우가 아니라



면 당초 계약체결 시 금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계상하는 것이 원칙 

임 사업 제 호 . ( 99-2 , ’99. 1. 4)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범위 . Ⅲ 

선로집중운용보전시스템의 대가 산출방식에 대하여 1. 

질 의 당사에서 가입전화 고장신고 접수업무를 전산화 집중화하 [ ] , 

여 가입자 선로 집중운용보전시스템 을 전국적으로 확대 (SLMOS/LCR) 

설치 운용 중에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운용을 위하여 공급업체에 

컴퓨터장치 주변장치 등 유지보수를 위탁 중에 있습니다 H/W( , ) . 

위탁 유지보수료 산출기준 작성 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H/W 

적용이 가능한 여부？ 

회 신 컴퓨터장치 주변장치 등 유지보수 위탁비용은 엔지니 [ ] , H/W 

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장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할 3 

수 있음 진흥 제 호 . ( 510-820 , ’94. 7. 12) 

일반개보수에 관한 기준 적용여부에 대하여 2. ․ 
질 의 실비정액가산방식 제 조에 의한 직접인건비의 일반 개보 [ ] 14 ․ 
수공사 적용 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고 일반 산재보험료를 적용하 

여야 하는지 여부 및 엔지니어링기술사업이 아닌 일반 개보수 공 ․ 
사 시에도 동 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귀사가 질의하신 당해 업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 ] 

제 조에 의한 유지 및 보수용역에 해당될 수 있다면 엔지니어링사 2 

업대가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 ( , , 

비 기술료 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할 수 있으며 동 대가기준 제 , ) , 

조 직접인건비에는 산재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4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 조에 따르면 법 제 조제 호에서 기 2 2 1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시설물의 검사 유지 및 보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를 ( 2 4 )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첨언함 진흥 제 호 . ( 96-598 , ’96.



4. 10) 

원자로부품의 교체작업에 대한 적용 대가기준에 대하여 3. 

질 의 원자력발전소 호기의 원자로 부품 제어봉 안내관 지 [ ] 2 ( ○○ 

지핀 의 교체작업 수행을 원자로 제작사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 

우리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엔지니어링 기술도입으로 긴급 , 

하게 수행 완료하고 과 본사간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엔지니어 , ○○ 

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설계금액에 본사의 일반 , 

관리비용과 이윤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 

의 기준에 의해 제경비 및 기술료를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 ] 3 2 

따라 제경비 및 기술료를 반영할 수 있음 사업 제 호 . ( 99-1,130 , 

’99. 6. 4) 

댐 발전 및 광역상수도 시설물의 검정용역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4. 

질 의 본 사는 전국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공사의 댐 발전 [ ] ○○ 

및 광역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용역 업무를 엔지니어링사 

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해 ,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기술인력 중 계약직 

원으로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을 경우 계약직원에 대해서 , 

도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의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현장 , , 

운영경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정규직 여부를 묻지 않고 관련 기술자가 당해 사업에 직 [ ] , 

접 기술인력으로 투입되었다면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직접인건 

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적용할 수 있음 사업 제 , , , . ( 

호 99-1,238 , ’99. 6. 19)



제 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4 

해 설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출 기본방식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 ◦ 

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 

제 호 서식 비고란 에 의하여 분류된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중 1 6 

건설부문 전기통신분야 정보통신분야 소방설비분야의 기본설 , , , 

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비상주 감리 의 경우에는 공사비요율방 , , ( ) 

식을 적용함. 

기본계획 등의 대가산출기준 . Ⅰ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1. 

질 의 교통영향평가 비용산출방식 [ ] ？ 

회 신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비용산출 적용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 [ ] 

대가의 기준 제 장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함이 타당 3 

함 진흥 제 호 . ( 510-60 , ’93. 2. 19)



기본계획의 적용대가방식에 대하여 2. 

질 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장 제 조 및 제 조에 의하면 [ ] 2 7 8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건설부문의 업무범위는 기본설 

계 실시설계 공사감리로만 구분되어 있기에 기본설계의 전 단계 , , 

인 기본계획의 설계요율 적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직접인건비 산출 시 , 

투입 기술자의 인원 및 기간 계산에 대한 적절한 산출방식은？ 

회 신 기본계획업무의 대가산출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 [ ] 4 

제 항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원칙이며 이때 직접인 1 , 

건비 산출기준이 되는 투입기술자 소요공수 및 기간 등은 해당 표 

준품셈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품셈이 없는 엔지니어링 , 

사업 분야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협의하 

여 별도로 정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협회에서 기히 토질 . 

및 기초 지질조사 철도차량검정 국토개발 계획 도시계획 조 , , , ( , 

경 비파괴검사 수도정비기본계획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대가 ), , , ,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 수자원 개발 표준품셈을 발 (T.A.B), ․ ․ 
간한 바 있음 사업 제 호 . ( 96-1,259 , ’96. 7. 31) 

기타 사업의 대가산출기준 . Ⅱ 

건축전기설비용역의 적용대가기준에 대하여 1. 

질 의 일반건축물과 건축전기설비용역을 분리 또는 일괄발주 시 [ ] 

건축전기설비용역의 대가산정 방식은？ 

회 신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대가는 건축과 분리 [ ] 

발주하는 경우는 물론 건축물과 일괄발주 시에도 엔지니어링사업대 

가기준의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함 진흥 제 호 . ( 510-724 , 

’90. 7. 11)



어업지도선 관련 용역의 대가산정에 대하여 2. 

질 의 [ ] 톤급 어업지도선 건조공사 수행 시 동 업무는 엔지니 45 , 

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 조의 별표 기술부문 및 전문 분야표 2 2 

중 선박부문의 전문기술 엔지니어링업무로서 대가기준은 선박부 

문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동 부문에 대한 

요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 

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어업지도선 건조공사 감리용역의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 [ ] 

가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함이 타당함 진흥 제 . ( 

호 510-552 , ’92. 7. 3) 

위탁 보수료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3. H/W 

질 의 컴퓨터장치 주변장치 위탁 유지보수료 산출기준 작성 [ ] H/W( , )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여부와 동 사업수행시 공사비요 

율 방식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컴퓨터 장치 주변장치 등 하드웨어 유지보수 위탁비용은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장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3 

산출할 수 있음 진흥 제 호 . ( 510-820 , ’94. 7. 12) 

공장에 대한 대가산정에 대하여 4. LPG 

질 의 [ ] 암모니아 공장의 전환에 따른 기기교체 관련 전기 계장 LPG / 

공사 중 엔지니어링사업 부분의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실비정액가산방 

식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산업공장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 ] 

의 기준 제 조제 항에 근거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함이 타 4 1 

당함 진흥 제 호 . ( 510-1 , ’95. 1. 5) 

실습조사선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산정에 대하여 5. ․ 
질 의 대학에서 추진 중인 톤급 실습 조사선 건조에 [ ] 1,000 ○○ ㆍ



따른 설계용역비 산출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 

코자 하며 대가산출의 적용방식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 , 

정액가산방식 중 어느 방식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규정된 적용방식 

외에 선박부문은 따로 대가의 산출 적용방식이 있는지의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산출 방식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 [ ] 

준 제 조에 건설부문 및 통신부문과 관련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 4 

여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의하며 그 외의 기타 엔지니어링 , 

사업에 대하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대가를 산출토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부문에 대하여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 

의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업 제 . ( 98-998 

호, ’98. 5. 28) 

원자력설비의 운전시험 등에 대한 대가산정에 대하여 6. 

질 의 원자력순수생산설비의 각종 기기 설치완료 후 개별기 [ ] ○○ 

기 운전시험 계기 가동시험 각종 계측기 정상화 현장기기와의 , , , 

운전시험 등을 포함해 최종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성능보증시험 등 

각종 시운전과 성능시험 등의 업무에 관한 적절한 산출방식은？ 

회 신 원자력 순수생산 설비의 시운전 및 성능 시험비는 엔지니 [ ] 

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4 1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또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은 동 기 , 

준 제 조 직접인건비 제 조 직접경비 제 조 제경비 제 14 ( ), 15 ( ), 16 ( ), 17 

조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 

임 사업 제 호 . ( 97-1,985 , ’97. 11. 21) 

원자력 내 소방시설의 점검 관리유지 및 정비업무에 관한 산출에 7. 

대하여 

질 의 원자력 발전소 내에 소방시설에 대하여 행하는 점검은 일 [ ] 

반건축물의 점검과는 달리 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하는 주기절차 “



서 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해야 하는 관계로 소방설비기술자들이 ” 

연중 원전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시설의 점검 관리 유지 및 정비 업 

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법 제 조 제 항 및 소방법시행규칙 . 65 2 3 

제 조제 항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 29 2 10 

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당해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여 

부？ 

회 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 [ ] 2 2 

링활동주체가 동 법 제 조제 항의 각 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 5 1 

업을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 4 

제 항에 의한 공사비요율에 의한 대가지급 방식을 적용하는 분야일 2 

지라도 동 기준 제 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범위 기본설계 실시설계 8 ( , , 

공사감리 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 ) 

용함이 타당함 사업 제 호 . ( 2000-511 , 2000. 3. 6) 

복합공종의 경우 대가산정에 대하여 8. 

질 의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정함에 [ ] 

있어 토목건축 설계에는 건설부문의 요율을 적용하고 기계전기설계 

에는 통신부문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공사비 총액으로 요율 , 

을 정해야 하는지 또는 토목건축 공사비와 기계전기 공사비를 구분 

하여 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건설부문 및 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산출은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규정에 의해 해당 부문별 요율 7 

을 기계 전기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 건축 관련부문 , , , 

은 건축사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또한 여러 기술 . 

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동 기준 제 조에 의해 실비정액가산 11 

방식으로 대가를 계상할 수 있음 진흥 제 호 . ( 96-437 , ’96. 3. 20)



제 조 대가의 조정 5 

물가변동에 따른 대가의 조정 . Ⅰ 

물가변동기준일에 대하여 1. 

질 의 대가기준 제 조의 물가변동과 기술용역일반조건 제 조의 [ ] 5 8 

물가변동의 기준일이 대가기준의 개정 공고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회 신 대가기준상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 의 변경일 과학기 [ ] ( 「 」 

술부 공고일 은 동 기준 제 조 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에 ) 5 8 

의한 물가 변동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진흥 제 호 . ( 510-245 , ’91. 

4. 1) 

물가변동방법에 대하여 2. 

질 의 기술공사와 개발공사 간에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 ] ○○ △△ 

수행하던 중 수질오염 문제로 인해 해당 지방관청과의 협의가 이 , 

루어지지 않아 용역을 중단한 후 년 개월이 경과한 뒤 용역을 , 3 6 

재개한 경우 물가변동과 노임상승을 이유로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에 의거 계약체결 [ ] 5 1 ,



후 일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분 60 100 

의 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진흥 5 . ( 

제 호 510-646 , ’94. 6. 9)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물가조정에 대하여 3. 

질 의 발주자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엔지 [ ] 

니어링사업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통상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경우 별도의 특약을 정하지 [ ] 

않는 한 계약당시의 개략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한 확정금액은 조정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업무량이 증 , 

가되었다면 조정할 수 있음 진흥 제 호 . ( 95-345 , ’95. 3. 8) 

제 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계약금액 해석에 대하여 4. 1 

질 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 대가의 조정 제 항에서 계 [ ] 5 ( ) 1 

약체결 후 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 60 

하여 분의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 100 5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당초의 대가의 정의는 제 차 , 1 

계약체결 시 부기한 계약금액 용역비 산출내역서의 금액 을 의미하 ( ) 

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 대가의 조정 에 명기된 [ ] 5 ( ) 

당초의 대가 란 계약금 조정이 한차례도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 ”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서에 명기된 비목의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 

조정이 차 또는 수 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금 조정을 하고자 1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계약금 조정 시 명기된 비목의 금액을 

의미함 사업 제 호 . ( 99-100 , ’99. 1. 19) 

업무변경에 따른 대가의 조정 . Ⅱ 

입출하 시설 비축용량의 설계에 대한 업무증가에 대하여 1.



질 의 동굴 및 육 해상 입 출하시설 비축 [ ] , PROPANE 160,000 T/M ㆍ ㆍ 

용량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 및 건설공사가 착수한 후 정부방침 변 ㆍ 

경에 의해 규모가 총 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 수행 납품 200,000 T/M 

된 전 공정을 재 조율하지는 못하더라도 증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변경용량에 따라 요율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발주처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가 있을 시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호에 의거 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 5 2 

며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전체공정의 수행정도 업무량의 증 , , 

가폭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진흥 . ( 

제 호 510-190 , ’92. 2. 12) 

물가변동에 의한 대가조정에 대하여 2. 

질 의 당초 감리대상 공사금액에 의한 요율용역계약 공사비요율 [ ] ( 

방식 을 하였으나 장기계속공사로 시행 중 물량증가 및 물가변동 ) , 

으로 감리대상 공사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요율 용역비 지급방안 

은？ 

회 신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때 전체공사의 수행 [ ] 

정도 업무량의 증가폭을 고려하여 대가를 조정하여야 하며 물가 , ,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는 엔지니어링용역 업무량 

의 증가가 없다면 대가를 조정하지 않음 진흥 제 호 . ( 510-229 , 

’92. 3. 16) 

누락된 직접경비항목을 추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3. 

질 의 대가 산정시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장 실비정 [ ] 3 

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면서 직접경비인 선박임대료 수심측량 실시목 ( 

적 와 토질시험비 표준단면산정 및 안정도 검토목적 를 제외시켜 ) ( ) 

설계하여 총액 입찰방식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는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직접경비는 실비를 [ ] 15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체결 시 직접경비항목의 업무가 당초 , 

과업량보다 실제 업무수행 시 과업량이 증가하여 비용의 증가를 초 

래하였다면 계약대가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진흥 제 호 . ( 510-343 , 

’93. 4. 13) 

설계변경에 의한 대가조정에 대하여 4. 

질 의 [ ]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신규공종 추가 및 수량변경에 

의해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변경된 총 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신규공종 추가 및 수량변경에 의 [ ] 

해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별도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조정하 

여야 할 것임 진흥 제 호 . ( 510-210 , ’93. 5. 18) 

5.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공법에 따라 수행한 결과 공사비증가에 

대하여 

질 의 시 도시고속철도관리소와 터널보수공사 실시설 [ ] “ ○○ ○○ 

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과업을 수행한바 시 설계심사위 ” ○○ 

원회에서 채택된 공법으로 실시설계를 한 결과 당초 발주처에서 추 

정했던 공사비보다 배나 많은 금액이 투입되어 이에 대한 대가를 7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에 있어 공사비 가 당초 발주자 [ ] “ ” 

의 용역 시행부서에서 작성한 공사비 총 예정금액 보다 실시설계 ( ) 

완료 후 공사비가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업무량의 증가 공사량의 ( 

증가 및 계획의 변경 및 당초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 

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타 수 , 

탁자의 책임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해 계획의 변동에 따른



추가업무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제 호에 의거 10 1 4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진흥 제 호 . ( 510-516 , ’93. 7. 12) 

과업변경에 의한 대가조정의 여부에 대하여 6. 

질 의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과업범위 변경으로 인하여 추정공사 [ ] 

비가 증가한 경우 설계비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업무가 발생한 경우 엔지니어링 [ ] 

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조정 할 수 5 2 

있음 진흥 제 호 . ( 95-759 , ’95. 5. 22)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가조정 실비정액가산방식 방법에 대하여 7. ( ) 

질 의 폐사는 설비설계 용역회사로서 건축주와 설계용역을 체결 [ ] 

하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근 

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수행 중 대부분의 용역을 완료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도서 설계도면 계산서 내역서 등 를 ( , , ) 

재 작성 혹은 수정함에 따라 설계용역비의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역계약 당시에 소정비율의 기술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용역비 증 

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만 증액하는 것인지 아 

니면 여기에 기술료를 포함하여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당해 사업을 실비정액가산방식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 [ ] ( , , 

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으 , ) 

로 계약을 체결한 후 대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인건비 및 제경비 기술 5 , 

료의 비목을 조정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 제 . ( 

호 98-1,577 , ’98. 9. 2) 

과업축소에 따른 대가조정 공사비요율방식 에 대하여 8. ( ) 

질 의 건설부문의 설계용역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계약상 [ ]



과업범위가 도로 연장 로서 공사비가 억원이 적용된 설계용 7km 100 

역이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도로 연장 로 과업범위 축소로 인 3km 

하여 공사비는 억원으로 감소된 상태라면 당초 계약상의 요율을 30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축소 조정된 공사비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 통상 사후에 정산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과 달리 공사비요 , 

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하는 경우 동 

대가는 계약 체결 시에 추정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되며, 

당초 예상치 못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엔지 

니어링대가의 조정은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한 계약 

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사업 제 호 . ( 2001-556 , 2001. 4. 16) 

당사자 합의에 따른 대가의 조정 . Ⅲ 

공사비산정의 의미와 계약금조정에 대하여 1. 

질 의 엔지니어링대가의 대가의 기준 제 조제 호 중에서 규정한 [ ] 3 3 

공사비산정은 용역설계 시 추정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용 

역설계 후 확정공사비를 의미하는지 여부와 사업수행 후 계약금 조 

정의 기준은？ 

회 신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호에 규정한 공사비산정 3 3 

은 계약시점에서 작성한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 측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특히 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진흥 제 호 . ( 510-1174 , ’94. 9. 

22) 

공사비변동에 따른 계약금변동에 대하여 2. 

질 의 당사는 서울특별시 구로부터 건의 도로설계용역을 수 [ ] 2 ○○ 

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기 건의 용역에 대한 대가는 .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대가산출방식이 적용되는 바 건 중 건은 추 , 2 1 

정공사비보다 실제 산출된 공사비가 줄어들어 용역비를 감액하겠다



고 하고 또 다른 건은 실제 산출된 공사비가 현저히 증가하였음에 1 

도 불구하고 대가를 증액시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정 

성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대가의 조정 제 호에는 [ ] 5 ( )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 “

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공사비요율방식에 따라 엔지니 ” . , 

어링대가를 산출한 경우 별도의 특약으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 당 

시의 추정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한 확정금액은 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당초의 추정 공사비가 변 . , 

경되어 업무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 사업 제 . ( 

호 2000-1,169 , 2000. 6. 17) 

제 조 대가의 준용 6 

해 설 [ ]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에 관해서는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 

사감리배치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제 호 를 적용함 ( 2000-29 ) 

◦현행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하면 공사비요율방식으로 건설 

부문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업 토목분야를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어업 토목분야의 요율표를 별도 

로 규정하고 있음 동 요율표에서는 저수지 등 관개사업과 방조 . 

제 및 경지정리의 개 사업별로 측량설계와 감리로 나누어 요율 3 

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수리모형시험 및 특수연구사 , , 

업과 천억원 이상의 방조제의 경우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 1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공사비라 함은 예정가격으로 산 . 

정된 순 공사비 자재대 포함 를 의미하는 바 이는 엔지니어링사 ( ) , 

업대가의 기준의 공사비 개념과 일치함. 

참고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산정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호 측 ( 2000-13 ), 

량에 관해서는 측량대가기준 건설교통부 공고 호 을 적 ( 1998-228 ) 

용함



제 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2 

제 조 요율 7 

요율의 적용방법 . Ⅰ 

상수도 확장사업 시 요율조정에 대하여 1. 

질 의 시의 상수도 확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시설과 동 [ ] ○○ 

일한 조건 동일부지 내 위치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 

공사비 요율에 를 적용하여 기본설계 용역업무를 수행한 바 이 50% , 

후 동 사업의 실시설계 공사비 요율도 이 경우 만을 적용해야 50% 

하는지 여부？



회 신 귀사와 시간의 상수도 확장사업에 관한 엔지니어링사 [ ] ○○ 

업계약에 있어 귀사가 이미 수행한 기본설계와 금차 수행코자 하는 

실시설계가 별개의 계약이라면 금차 실시설계 대가는 기본설계시 

적용한 요율과는 관계없이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별표 의 실시설 1 

계요율에 의한 대가가 전액 적용되어야 함 진흥 제 호 . ( 510-528 , 

’89. 10. 30) 

공사수량계산 등의 세부적인 요율산정에 대하여 2. 

질 의 건설부문의 실시설계 요율 중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 ] 

수집 및 정비 도면작성 공사수량계산 부분의 세부적인 요율 및 , , 

산정기준 가능 여부？ 

회 신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별표 의 건설부문의 요 7 1 

율은 자료수집 및 정비 도면작성 공사수량계산 부분 등을 업무 , , 

별로 세분하여 산정하기 곤란함 사업 제 호 . ( 98-236 , ’98. 2. 16) 

과업수행사무실 설치 비용에 대하여 3. 

질 의 과업수행사무실 설치에 따른 운영경비의 산출여부와 관련 [ ] 

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인 경우는 요율에 실비정액가산방식 , 

인 경우에는 제경비에 운영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 엔지니 [ ] 

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별표 의 건설부문 요율은 동 기준 제 7 1 8 

조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본사와 

는 별도의 과업수행사무실 설치에 따른 운영경비는 발주자가 추가 

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실비정액가 . 

산방식에 의해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 제 조의 규정에 15 

의거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과업수행 사무실의 운영 

경비는 직접경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 제 호 . ( 98-335 , 

’98. 2. 27)



발주처 내 현장사무실 설치비용에 대하여 4. 

질 의 용역기간 동안 발주처관내에 용역업체 현장사무실을 설치 [ ] 

운영코자 할 때 현장사무실 임대료 지급 여부 ㆍ ？ 

회 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 엔지니 [ ] 

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별표 의 각 부문 요율은 동 기준 7 1, 2 

제 조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발주자의 판단에 의거 본 8 , 

사와는 별도의 현장사무실 설치에 따른 임대료는 발주자가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업 제 호 . ( 98-424 , 

’98. 3. 11) 

단계별 비 구분 발주 시 요율적용 방법 . Ⅱ 

1.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실시설계에 대한 대가산정에 대하여 

질 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호에 따라 기본설계를 [ ] 7 3 

하지 않는 실시설계일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배를 적용하 1.3 

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한 해석과 기존 고속도로의 , IC 

신설공사 개량공사 선형개량공사 등 의 경우 본 조문을 적용할 , IC ,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기준 제 조제 호 및 제 호의 계수 및 7 1 3 1.4 

의 요율을 최대 배 및 배 이내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 1.3 1.4 1.3 

도 무방한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각 [ ] , , 

단계가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 

고 있어 자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 시 할 1999. 12. 31 

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 “ 

않은 실시설계 의 업무수행에 대한 해석은 별도의 기본설계 보고 ”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지만 업무내용상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설계가 필요하여 기본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보아 

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 단계 업무를 시행하지 않은 고속도로 교량 전면개량공 “ 

사용역 설계 나 기존 고속도로의 신설공사 개량공사 선형개 ” IC , IC , 

량공사 등은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 1.3 

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제 호와 제 호에서 . 7 1 3 

계수 배 및 배 요율 적용은 최대 배 및 배 이내로 적 1.4 1.3 1.4 1.3 

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배 및 배를 적용 1.4 1.3 

하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사업 제 호 . ( 2001-1,423 , 2000. 8. 22)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타당성 조사만을 수행할 시 대가산정에 대 2. 

하여 

질 의 당사에서는 년 월 일 지역 용수공급 타당성조사 [ ] 2000 6 2 ○○ 

및 기본설계 용역을 계약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기본설계를 , 

제외한 타당성조사만 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 

나 요율 적용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회 신 동시에 시행하는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에 대한 대가를 엔 [ ] 

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거 기본설계 요율 7 2 

의 배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기 1.3 , 

본설계를 제외하는 경우 타당성조사에 대한 대가 산출방법은 기본 , 

적으로 당초 계약 체결 시 정하는 계약변경요건 또는 설계변경요 ( 

건 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당성조사만 ) . 

을 발주하는 경우 대가산출은 동 기준 제 조 대가 산출의 기본원 4 ( 

칙 의 규정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 

있음 사업 제 호 . ( 2001-10 , 2001. 1. 4) 

제 조 업무범위 8



단계별 업무범위의 한계 . Ⅰ 

조경계획 수립업무를 기본설계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질 의 발전소를 국립공원 내에 건설하게 되어 건설사업으로 인하 [ ] 

여 훼손되는 자연경관은 공원계획에 적합하도록 조경계획을 수립이 

행 시 상기 조경계획 수립업무를 대가기준 제 조제 호의 기본설 8 1 「 

계 업무범위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추가업무로 보아 이의 비용을 , 」



별도로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국립공원개발 조경사업의 업무수행절차는 단계 종합조경 [ ] 1 ( 

계획수립 단계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로 구분되며 단 ) 2 ( ) 3 ( ) , → → 

계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출은 종합조경계획 수립 시는 현황조 

사 및 자료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보고서작성 등 종 , , , , 

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로 기본 실시설계와는 다 , 

른 별도의 업무로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해야 하며, 

기본 실시설계의 업무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에 의해 공 , 8 

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해야 할 것임 진흥 제 . ( 

호 510-345 , ’89. 7. 19) 

기본설계 업무범위에 대하여 2. 

질 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업무범위 제 항의 기본 [ ] 8 ( ) 1 

설계는 실시설계 작성이전의 계획 예비설계 및 개략공사비를 산정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기본설계 대가에 기본계획의 대가가 포 , 

함되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호의 기본설계의 업무 [ ] 8 1 

범위에 기본계획의 업무가 포함되지 않으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 , 

산출에 있어서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함 진흥 제 호 . ( 510-693 , ’90. 

7. 6) 

계획설계에 대한 별도 발주가능 여부에 대하여 3. 

질 의 대가기준 제 조의 설계업무가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 [ ] 8 , 2 

를 정하고 있는 바 기본설계 이전단계에서 기본계획 등을 구상하 , 

는 계획설계 단계의 업무를 별도 용역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기본설계 이전에 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기본 [ ] , 

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 계획설계 업무를 대가 ( )



기준 제 조의 기본설계 업무와는 별도로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 8 , 

우 대가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 진흥 제 호 . ( 510-165 , 

’93. 4. 26) 

제 조 요율의 조정 9 

해 설 [ ] 통신장비 발전설비 등 설치공사에 있어 장비시스템 구성 시 , , 

방서 등 설비에 대한 자료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우 본 조를 참 

조하여 요율 조정이 가능함 한편 요율 조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외 . , 

국에서는 난이도의 복잡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운용 

하고 있고 참고로 미국과 독일의 경우 업무난이도 및 복잡성에 따라 

평균 의 조정범위를 두고 있음 ±10% 30% . ～ 

기술 난이도에 따른 구분 . Ⅰ 

설계난이도 및 복잡도에 따른 요율의 차등지급여부에 대하여 1. 

질 의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할 때 설계 [ ] 

의 난이도 및 복잡성 등의 한계와 적용할 요율 범위가 명시되어 있 

지 않는바 별도의 적용범위가 있는지 여부 , ？ 

회 신 현행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상에는 설계의 난이도 및 자 [ ] 

료작성의 복잡성에 따라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그 , 

조정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음 진흥 제 호 . ( 510-188 , ’90. 3. 13)



제 조의 대가조정의 제한 9 2 

해 설 실시설계 완료 후 확정공사비가 대폭 증액된 경우 설계업 [ ] 

무량의 증가여부는 당초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계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나 엔 , 

지니어링활동주체가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감액 조정할 수 없음. 

감액의 제한범위 . Ⅰ 

설계 후 당초보다 공사비가 낮을 경우 설계비 감액 여부에 대하여 1. 

질 의 당사와 광역시간에 년 월 일자로 계약 체결하여 [ ] 1993 11 18 

년 월 일자로 준공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실시용역의 '94 5 16 ○○ 

건으로서 공사비비율방식에 의한 대가 산출 시 실시설계가 끝난 후 

공사비가 광역시의 추정공사비보다 낮은 것을 이유로 설계대가 ○○ 

의 감액요구에 타당성 여부？ 

회 신 공사비비율방식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할 경 [ ] 

우 공사비는 당초 발주자의 공사시행 부서에서 작성한 공사비 총 

예정금액을 말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호 다만 ( 3 3 ).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 

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감액 조정할 수 없음 진흥 제 . ( 

호 510-627 , ’94. 6. 3)



계획 및 공법의 개량으로 사업비 절감 시 감액할 수 있는지에 2. 

대하여 

질 의 년 월 일자로 도청과 당사간에 계약 체결하여 [ ] 1992 10 23 ○○ 

년 월 일 자로 준공 완료한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 1994 3 15 “○○ 

실시설계 용역 의 대가에 대하여 공사비가 절감되었을 경우 엔지 ” 

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제 조의 대가의 조정 제한 중 도입된 기술 9 2( ) “ 

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엔지니어 

링사업대가는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 신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자원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 [ ] “ 

하기 위하여 경험기술을 응용한 지식과 판단 인 바 질의한 사업 ” , 

의 실시설계가 수주자의 판단과 건의에 의한 것이고 발주자가 이 , 

계획과 공법을 수락한 것이라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감액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임 진흥 호 . ( 510-1,048 , ’94. 8. 29) 

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설계비 감액여부에 대하여 3. 

질 의 당사에서 수행중인 비축기지 조사설계 용역과 관련하 [ ] ○○ 

여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결과 산출된 공사비가 입찰을 거쳐 계 , 

약 시 적용한 발주자의 추정공사비 보다 약 감소되었으 (100%) 8.3% 

나 이는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등으로 , 

이상 공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일 때 공사비 100% . 

요율에 의한 계약방식에서 용역 발주당시 예상 적용한 공사비와 실 

제 설계를 수행하여 산출된 공사비의 차이로 인하여 설계비를 감액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에서와 같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 [ ] “ 

의 소화개량 으로 공사비가 절감되었다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 , 

기준 제 조 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사유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 9 2 

음 사업 제 호 . ( 99-2,429 , ’99. 12. 6)



신기술도입에 사업비 절감 분에 대한 감액여부에 대하여 4. 

질 의 [ ] 년 월 군에서 예산절감 및 신기술도입 차원에서 2000 3 ○○ 

특허기술 업체에게 아치교량을 설계의뢰 하였고 의뢰당시 백 , 450 

만원에 대하여 사업비를 추정 적용하였으나 납품 시 백만원 , 397 

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었기에 백만원에 실시설계 용역단가가 과 53 

다하게 책정되어 정산을 실시하려 합니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 . 

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대가조정의 제한 에 대상이 되어 백만 9 2( ) 53 

원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발주자는 엔지니어 [ ] 9 2 “ 

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 

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는 감액 조정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은 새로운 기술개발 .” 

을 장려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 군 질의에서와 같이 예산절감 및 신기술 . , 

도입 차원에서 의뢰한 특허기술로 인하여 사업비가 줄었다면 엔지 , 

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의 규정에 의거 감액 조정할 수 없 9 2 

으므로 정산대상이 아님 사업 제 호 . ( 2000-1,089 , 2000. 5. 30) 

제 조 추가업무비용 10



용어의 해석 . Ⅰ 

기술자의 제경비에 대하여 1. 

질 의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공사감리대가를 산정할 때 현 [ ] 

장에 주재하는 감리기술자의 비용이 요율에 포함되는지 또는 엔지 

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항제 호의 추가업무에 해당되는지 여 10 1 3 

부와 동호의 기술자의 제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 신 [ ]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주재하는 기술자의 제비용은 추가 

업무비에 해당되어 요율과는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며 제 조제 항제 , 10 1 

호의 제비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비용 3 , , , 

을 의미함 진흥 제 호 . ( 510-113 , ’87. 3. 17) 

추가업무비용 중 측량업무 계상에 대하여 2. 

질 의 공사의 용역비 산출에 있어 추가업무비용 중 측량비라 함 [ ] , 

은 직접노무비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직접노무비에 제잡비 일반관리 (



비 이윤 을 산출한 비용을 뜻하는지 , ) ?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 추가업무 중 제 항제 호의 [ ] 10 1 1 

측량업무의 비용은 발생되는 비용 총액을 계상하여야 함 진흥 제 . ( 

호 510-432 , ’91. 5. 24) 

특수구조물 설계에 대한 추가업무발생 시 대가조정에 대하여 3. 

질 의 택지개발 실시설계를 위해 당초 면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 ] 

과업수행 중 발주처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진입도로 신설을 위 

한 특수구조물 설계를 요구할 때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초과업 내용과는 별도로 업무가 [ ] 

추가되었을 때에는 대가기준 제 조제 호 및 제 조제 항제 호 위 5 2 10 1 4 「 

탁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 에 의하 …」 

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진흥 제 호 . ( 510-650 , ’91. 7. 31) 

보고서와 설계도의 용역수행결과물에 차이점에 대하여 4. 

질 의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시내 외 를 출장 [ ] ( ) 

한 경우 제 조제 항의 각종 조사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10 2 

와 제 조제 항의 보고서와 제 항의 설계도의 용역수행결과물 측면 10 6 8 

에서의 차이점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항제 호의 각종조사는 [ ] 10 1 2 

타당성조사 지질조사 등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추가업무를 의미하 , 

는 것이며 용역수행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한 시내 외 출장비용은 , ㆍ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항제 호의 각종조사의 업무로 볼 10 1 2 

수 없으며 또한 용역의 성과품으로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설계도와 , 

각종 검토 보고서 등 설계부속 서류로 구성되어 있어 엔지니어링 , 

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항제 호의 보고서 와 제 호 설계도 10 1 6 “ ” “ 8 ”



는 서로 다름 진흥 제 호 . ( 510-497 , ’92. 5. 28) 

요율에 인허가 업무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5. 

질 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있어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 

으로 대가가 결정되어 용역을 수행한 경우 당해 업무의 인 허가 , ㆍ 

협의에 따른 제비용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회 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 ] 

산출할 경우 각종 인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 ㆍ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진흥 제 호 . ( 510-235 , ’94. 3. 8) 

업무표준지침 등이 추가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6. 

질 의 의 공공 구축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바 현장업 [ ] DB , ○○ 

체 감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조사비 및 업무표준지침 등의 복사 

비 감리결과보고서 작성비 자문비 등이 추가업무비용에 해당되는 , , 

지 여부？ 

회 신 현장순회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전문가 자문비 [ ] ,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추 10 

가업무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진흥 제 호 . ( 510-801 , ‘94. 7. 7) 

지질조사 및 시험의 소요비용 산출방법에 대하여 7. 

질 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에 의한 기본 및 실시설계 [ ] 8 

시 제 조제 항에 의거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공사비요율에 4 2 

의한 방식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지질조사 및 시험은 제 조의 규 10 

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으로 실비 정액가산방식에 의거 비용을 산 

출하고자 하는바 직접경비에 따른 인건비도 제 조에 규정된 직접 , 14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술자의 범위가 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 제 조제 호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 2 1 2 

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 초급 기능사 이상 외 현장에서 고용하여 종 ( )



사하는 기능공 보링공 특수 보통인부 등 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 ( , , ) 

법에 의한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공사비요율에 의해 대가를 산출할 경우 지질조사 및 시험 [ ] 

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제 호의 추가업무비용 10 1 2 

에 포함되며 동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 

의하여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계상하여 산출함 , , , 

이 타당합니다 또한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제 . 2 

호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 1 2 

행하는 자를 말하며 현장 보조요원 보링공 특수 보통인부 등 은 , ( , ) ㆍ 

기술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진흥 제 호 . ( 510-874 , ’94. 7. 20) 

발주청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의 계상방법에 대하여 8. 

질 의 설계용역 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발생 시 엔지 [ ] 

니어링사업대가에 낙찰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상 준용 

하기로 합의한 바 없는 발주처의 계약규칙 공사계약만 적용 에 설 ( ) 

계용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 ] 

의 기준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해 별도 계상하며 그 비용은 실비 10 1 4 , 

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가 추가업무에 . 

관해 낙찰률을 적용근거로 하는 내부계약규칙은 공사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설계용역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진흥 제 , . ( 

호 510-1297 , ’94. 10. 17)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추가업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9. 

대하여 

질 의 폐사는 귀 협회의 회원사인 전기통신분야 엔지니어링업체 [ ] 

입니다 용역명 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설치사업 설계용역 용 . ( ○○ 

역기간 용역비 천원 이 해 ’94. 12. 19 95. 12. 31, 120,539 ) ： ～ ： ○○



운항만청 시설을 주 의 민자사업으로 구매관련 엔지니어링 ( ) , ○○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던 중 무선망안테나 설계를 하게 되어 건물 

옥상에 철탑설계를 하면서 기존건물 안전진단 업무가 발생되었습니 

다 발주처에서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기존건물 안전진단 . 

업무를 기타 관련 필수사항 기타 과업에 필요로 하는 부수자료 등 

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 

추가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경우 추가업무란 엔지니어링사업대 [ ] 

가기준 제 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8 

동 대가기준 제 조에 의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계상함이 타당하 10 

며 과업지시서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추가업무 인정여부는 계약조 , 

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내용의 해석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당 

사자가 협의하시어야 할 문제이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명시되지 , 

않은 사항은 업무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이 상례임 진흥 제 . ( 

호 95-1,914 , ’95. 12. 30) 

추가업무를 현장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0.

질 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에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 ] 8 

을 적용할 시 각종 측량 시험 및 검사 등의 추가 업무가 발생한 , , 

다면 이때 직접인건비를 포함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가 업무 

의 범위는 순수한 동조제 호 제 호 제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 1 , 2 , 3 

른바 내업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답사 등을 통해 필요한 ,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이른바 외업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의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해 [ ] 4 

업무수행 시 추가업무 제 조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 10 ) 

업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동 대가기준 

제 조제 항의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 10 2 ( , , 

비와 기술료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으로 계상함이 타 )



당합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의 업무범위 이외에 . 8 

추가적으로 발생된 업무는 내 외업을 불문하고 동 대가기준 제10 ㆍ 

조에 의거 추가업무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함 사업 제 호 . ( 99-174 , 

’99. 2. 2) 

정보통신감리 적용에 관하여 11.

질 의 정보통신설비의 공사감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해 감 [ ] 리대 

상공사범위 법 제 조 영 제 조 감리원배치기준 영 제 ( 8 , 7 ), ( 조 및 9 ) 

감리업무범위 영 제 조 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감리 발주자가 ( 10 ) , 

공사감리 대가산출을 공사비 비율로만 산출하고 현장에 상주하는 

기술자의 제비용을 합산하지 않은 대가로 공사감리를 발주한 경우 

계약을 한 이후에 공사 현장에서 상주할 시 이를 추가비용으로 요 

청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대가기준 제 조제 호의 공사감리 업무범위 8 3 

는 상주감리 업무를 의미하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상의 공사감리는 비 상주감리를 원 [ ] 

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감리를 위해 현장에 기술자를 상주시키고 , 

자 할 때는 동 대가기준 제 조제 항제 호에 의거 추가업무비용을 10 1 2 

별도 계상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본 협회에서는 정보통신설비 공 . 

사감리분야에 대한 대가산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지난 '98. 

자로 통신설비공사감리대가 표준품셈을 제정 공표한 바 있으 12. 9 , 

니 참조하시기 바람 사업 제 호 . ( 99-488 , ’99. 3. 11) 

보고서 및 인쇄비의 추가업무인정 여부에 대하여 12.

질 의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 시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의 추가업무비용의 보고서 작성 및 10 

인쇄비는 동 대가기준 제 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8 ？ 

회 신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할 시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고서 8



작성 및 인쇄비는 동 대가기준 제 조의 추가업무비용으로 산정함 10 . 

사업 제 호 ( 99-985 , ’99. 5. 13) 

재 설계에 대한 추가업무인정 여부에 대하여 13.

질 의 발주기관의 설계방침에 따라 시설규모 및 기종선정 등 제 [ ] 

시한 내용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대가를 청구 

중에 예산규모의 과다 등을 이유로 시설규모 및 설치장소 축소 등 

의 재 설계를 요청한 바 이에 대한 재 설계의 비용을 별도로 요청 ,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 ] 

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경우 발생된 , 

추가업무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에 따라 실비정액가 10 

산방식으로 별도 계상함이 타당함 사업 제 호 . ( 99-1,038 , ’99. 5. 

21) 

추가업무비용의 계상 방법 . Ⅱ 

해외출장의 비용 계상에 대하여 1. 

질 의 당사에서는 로부터 수주한 일본 오사까 지역 내 조성 [ ] ○○ 

될 엑스포 전시지역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해외 현 ’90 

지조사를 위해 해외출장을 수행했을 경우 급료 및 제 수당 등 직접 

인건비와 해외여비 등 직접경비를 추가업무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 

는지의 여부와 추가업무비용에 포함될 경우 직접인건비에 대한 제 

경비 및 기술료를 용역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 신 공사비요율에 의한 감리용역 대가산출 시 본건의 해외 현 [ ] 

장조사를 위한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추가업무 10 ( 

비용 제 항제 호에 의거 추가업무비용으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 ) 1 2



며 이 경우 추가업무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 10 

항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비용을 산출하여야 함 따 2 . 

라서 본 건의 해외현장 조사비용은 기술자의 급여 및 제 수당은 , 

직접인건비로 해외출장 여비는 직접경비로 계상하고 제경비 및 기 

술료를 합산하여 산출함 진흥 제 호 . ( 510-615 , ’89. 12. 2) 

기술자문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2. 

질 의 공사비요율방식의 용역수행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 ] , 

기준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 기술자문을 받아 수 10 1 4 

행할 경우 기술자문비는 추가업무비용으로 간주하여 실비정액가산 , 

방식으로 산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 국외기술 자문은 추가업무로서 동 기준 제 조에 따라 추가 10 

업무비용으로 별도 지급함 진흥 제 호 . ( 510-188 , ’90. 3. 1) 

지질조사 등의 추가업무비용 계상방법에 대하여 3. 

질 의 지질조사 및 시험에 따른 인건비 계상방식은 [ ] ？ 

회 신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해 대가를 산출할 경우 지질 [ ] 조사 및 시 

험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제 10 1 2호의 추가업무비용에 

포함되며 동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 

하여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 , , , 술료로 계상하여 산출함이 

타당함 진흥 제 호 . ( 510-874 , ’94. 7. 20) 

정보통신 감리수행중 계약기간 연장에 의한 대가조정에 대하여 4. 

질 의 정보통신 감리용역 수행 중 발주자 측 사정으로 계약기간 [ ] 

이 연장되어 소요비용이 증가된 경우에 대가조정 방법？ 

회 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당초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소요비 [ ] , 

용이 증가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제 호에 10 1 4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보전받을 수 있음 진흥 제 호 . ( 95-992 

'95. 7. 6) 

추가업무로 발생된 계측업무에 대한 계상방법에 대하여 5. 

질 의 당사가 시공 중에 있는 항 컨테이너 터미널 축조공사 [ ] ○○ 

중에는 연약지반개량 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 중 연약지 

반개량 공사 중 계측분석에 대한 적정한 잡비 계상방법은？ 

회 신 연약지반계측분석 업무는 엔지니어링사업대기준 제 조제 [ ] 10 1 

항제 호에 의한 추가업무에 해당되므로 대가기준 제 조에 의한 실 2 14 

비정액가산방식으로 계상함이 타당함 진흥 제 호 . ( 95-1,063 , ’95. 

7. 20) 

교통분석 추가업무에 대한 계상방법에 대하여 6. 

질 의 지하교차로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토질조사 및 실시설계 용 [ ] 

역비를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 계약한 바 발주처 요구 , 

에 의해 과업범위 변경으로 교통분석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추 , , 

가업무가 발생할 경우 설계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정산받는지 여 

부？ 

회 신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과업내용 변경으로 기본설계 등의 [ ] 

추가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항 10 1 

제 호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진 4 . ( 

흥 제 호 95-1765 , ’95. 12. 6) 

현장상주감리의 기간연장에 의한 추가업무 계상에 대하여 7. 

질 의 현장상주감리의 기간연장으로 인한 추가업무비용을 실비정 [ ] 

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리용역이 연장된 경우 추가 [ ] 

업무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해 직접 10 1 3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모두 포함한 실비정액가산 , , ,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음 진흥 제 호 . ( 96-272 , ’96. 2. 26) 

발주자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발생시 계상에 대하여 8. 

질 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시 추가용역비는 공사비비 [ ] 

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때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때 타당 

한 산출방식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 ] 10 2 

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 

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는 실비정 

액가산방식에 의하여 비용을 산출하며 동 방식은 직접인건비 직 , , 

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함 사업 제 , , . ( 

호 98-233 , ’98. 2. 16) 

9. 기존 계약사항과 별도로 추가업무 발생시 계상 방법에 대하여 

질 의 공사 전남지사장과 계약체결 한 매월 [ ] (98. 7. 7) 154 Kw ○○ 

인출 전력공사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설계용역비 정산과정에서 s/s 

발주자의 과업요구사항에 의거 기존 계약사항과 별도의 추가업무비 

용 수량 및 단가의 증가 이 발생되었을 경우 실시설계용역비 정산 ( ) 

방법？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항제 호에 의거 위탁자 [ ] 10 1 4 

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경우 당해 비 

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 , ,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에 의하여 추가로 설계용역비용 ) 

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업 제 호 . ( 98-2,043 , ’98. 11. 

26)



추가업무 비용의 계상방법에 대하여 10.

질 의 당사는 본 건의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 건축부문 설계용역 [ ] 

회사로서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년 월 현재 현장에 2000 7 , 

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쓰레기소각장 건축 . 

부문 설계용역비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으로 산정되었다면 “ ” 

상기의 설계변경 추가업무 용역비도 당초의 공사비 비율에 의한 “ 

방식 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비정액가산방식 ” , “ ” 

에 의해 설계변경 추가업무 용역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 

부？ 

회 신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 건축부문의 설계용역대가를 엔지니 [ ] 

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하는 경우라면 엔지니어링사 

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의 요구에 10 1 4 

의하거나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계 

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경우 당해 비용은 실비정 

액가산방식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합계액으로 ( , ,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에 의하여 추가로 설계용역비용을 산정함이 )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업 제 호 . ( 2000-1,343 , 2000. 8. 2) 

추가업무의 계상에 있어 해당 요율을 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11. 

대하여 

질 의 본 용역사에서 년 월 일 안양시와 계약체결하여 [ ] 2001 10 29 

년 월 일 준공시킨 안양시 석수 동 등 개소 하수관개량 2001 12 29 “ 2 8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과업도중 추가물량이 발생하여 추가 ” 

물량 분에 대한 용역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청은 추가물 . 

량분을 당초 공사비에 합산하여 해당요율을 재 산정토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 ？ 

회 신 당초 요율방식에 의해 계약을 수행하는 중 당해 업무가 위 [ ] 

탁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과되었다면 엔지니어링사 

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비용 10 2 

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는 당해 용역물의 특성 및 .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 

산정 방식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기획 . ( 2002-276 

호, ’02. 2. 20) 

제 조 요율적용의 특례 11 

복합공정의 판단기준 . Ⅰ 

복합공종에 대하여 1. 

질 의 복합공사의 기준에 대한 해석 [ ] ？ 

회 신 복합공사라 함은 개의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하여 여러 부 [ ] 1 

문의 기술이 복합된 공사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비고 에 의한 기술부문중 개 이상의 기술부문이 복합 1 6 2 

되어 있는 공사를 의미하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의 특례 11 

규정의 적용여부는 대가산정 상의 편의 및 과업수행방법 등의 사정 

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함이 타당함 진흥 제 . ( 

호 510-1397 , ’94. 10. 31) 

복합공정의 대가산출 방법 . Ⅱ 

발전설비 등의 복합공종에 대한 대가산정에 대하여 1.



질 의 [ ] 회에서 시행중인 야간경마의 조명설비를 단독 발전설 ○○ 

비로 공급하는 내용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바 동 사업내용 중 , 

발전기 사양검토에 따른 발전기 요율 환산 예 ( ： 대 선 1,500KW×2 ), 

로공사 및 조명기구의 연결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적용 방식 

은？ 

회 신 발전기 설치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비의 산정은 공사비 요 [ ] 

율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선로 공사나 조명기구와의 연결공사의 설계부문에 대하여는 건축설 

비부문으로 보아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 업무이므 , 

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 11 

함 진흥 제 호 . ( 510-51 , ’92. 2. 1) 

건축 및 엔지니어링업무가 복합된 공종의 대가산출에 대하여 2. 

질 의 건축설계와 엔지니어링업무가 복합된 시설물의 대가산정 [ ] 

방식은？ 

회 신 건축물 설계와 기술용역업무가 복합된 시설물의 설계대가 [ ] 

를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물설계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 

준 엔지니어링용역 토목부분 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 ) 

에 따라 용역비를 산출함 진흥 제 호 . ( 510-630 , ’92. 8. 27) 

3. 건축 기계 계장 통신 등의 복합공정 대가계상에 대하여 , , , 

질 의 송유관로 선정 및 지표지질조사 부지입지조사 시추조사 [ ] , , , 

측량 등의 기본조사와 토목 조경공사 기계 및 저장탱크 공사 건 , , , 

축 전기 계장 통신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의 대가산출 방식은 , , ？ 

회 신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용역에 있어서 설계 [ ] 

업무의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함 진흥 제 . ( 

호 510-748 , ’92. 11. 18)



4. 건축설비 냉동기계 등의 복합공정에 대한 대가계상에 대하여 , 

질 의 노후기계설비의 교체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기존건물의 제 [ ] , 

반설비도면 및 자료 등을 용역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바 자료제공으 

로 설계용역비를 가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설비 냉난방 및 냉동기계 등이 복합된 기계설비의 설 [ ] , 

계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대가산출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1 

조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 , 

하여 대가산출시에는 해당업무에 대한 범위를 고려하시어 투입 기 

술인력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진흥 제 . ( 510-1329, 

’93. 11. 17) 

제 조 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12 

해 설 직선보간법의 산출 방법 [ ] 

예 공사비 억원에 대한 기본설계 요율을 구하려면 ) 15 

억 억 해당요율표 (15 10 ) ×(1.10 1.01) * － － 
y 1.10 ( ＝ － --------------------------------------------------------- ) 

억 억 (20 10 ) － 공사비 요율



1.10 0.045 ＝ － 억 10 1.10 

1.06 ≒ 억 20 1.01 

직선보간법의 정의 . Ⅰ 

직접보간법상 당해금액 의 의미에 대하여 1. “ ” 

질 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에 의하여 요율을 [ ] 12 산정 

할 시 직선보간법에 명시된 당해금액 이란 어떠한 금액 “ ” 을 지칭하 

는지의 여부와 동 기준 제 조에 명시된 공사비 란의 총 예정 , 3 “ ” “ 

금액 이란 설계서 상 금액인지 아니면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에 ” , 

의하여 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 직선보간법의 당해금 [ ] 12 “ 

액 이란 당초 용역발주를 위해 책정된 공사비를 말하며 또한 동 ” , 

대가기준 제 조제 호의 예정금액 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3 3 “ ” 

관한법률 시행령 제 조제 호의 예정가격 용역은 낙찰률 적용 배제 2 2 ( ) 

에 자재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사업 제 호 . ( 99-1,111 , 

’99. 5. 31) 

제 조 공사비가 억원 초과시 적용요율 13 5,000 

해 설 엔지니어링사업 요율 산출공식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공식 [ ] 

화한 것으로 기술자의 평균급여액은 투입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에 인원구성을 가중치한 평균금액임.



제비율 의 항목계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 . 

직접인건비 - 1 ： 

제경비 - 1.1 ~ 1.2 ： 

기술료 - 0.42 ~ 0.88 ： 

직접경비 직접경비의 직접인건비에 대한 비율 - ( ) ：α 

제비율은 ( 2.52 - 3.08 ) + α



제 장 실비정액가산방식 3 

제 조 직접인건비 14 

해 설 [ ] 

직접인건비는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 ◦ 

되는 모든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엔지니어 , 링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관리 등에 투입된 회계 법률 재무 , , 금융전문가 , 

등의 인건비도 직접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음. 

직접인건비의 산출기초가 되는 각 업무별 투입 기술자의 소요인원 ◦ 

과 작업량 및 소요공수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제정 시 , 

행중인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적산할 수 있으며 현재 표준품셈이 , 

제정되지 않은 분야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업체로부터 견적 사 , 

업수행실적 및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현재 엔지니어링사업표준품셈이 제정 및 개정된 분야는 다 ◦ 

음과 같음. 

지질조사표준품셈 제정 토질및기초조사표준품셈 ( 1983. 12), 개정 ( 

철도차량검정표준품셈 개정 국토개발계획 1996. 2. 5), ( 2001. 4), 

표준품셈 개정 비파괴검사표준품셈 제정 ( 2000. 12.), ( 1994. 8),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 제정 공기조화시설의 시험 ( 1995. 8), ․ 
조정평가 표준품셈 제정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 (T.A.B) ( 1998. 6), ․ 
대가기준 표준품셈 제정 수자원개발분야 표준품셈 제정 ( 1998. 12), ( 

등이 있음 2000. 11) . 

직접인건비 비목 대상 범위 . Ⅰ 

본사직원의 현장근무 투입시 인건비 계상에 대하여 1. 

질 의 엔지니어링용역에 직접 투입되는 기술자를 현장근무와 본 [ ] 

사 근무로 구분할 목적으로 현장근무자와 함께 본사직원 근무자의 

기술자를 직접인건비 항목에 특정 기술자로 지칭하지 않고 공사 진 

척사항에 따라 부득이 본사의 지원을 받고자 본사지원 인건비로 설 

계에 계상한 경우 타당한지 여부？ 

회 신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는 해당업무를 본사 [ ] 

에서 수행하든지 현장에서 수행하든지 관계없이 직접인건비로 계상 

함 진흥 제 호 . ( 510-205 , ’89. 5. 8) 

임원의 경우 해당 사업의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2. 

질 의 [ ] 임원이 방사선관리분야의 용역업무 수행 시 임원이라는 이유 

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 신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제 호 및 동 법 [ ] 2 1 

시행령 제 조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 2 

하며 제경비에 포함되는 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사업에 직접 투 , 

입되어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직접인건비로 계상함 진 . ( 

흥 제 호 510-453 , ’94. 5. 3) 

임원의 해당 사업투입 시 직접투입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3. 

질 의 [ ] 임원이 기술자인 경우 당해 사업수행 시 기술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당해 사업수행 시 직접투입 의 인정범 “ ”



위？ 

회 신 임원이라 할지라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별 [ ] 19 

표 의 기술자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투입 될 때에는 직접인건비로 4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자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해야 하 . 

는 것은 아니며 주재장소와 관계없이 해당 기술자가 당해 업무에 , 

직접 참여 자문 업무수행계획수립 업무지도 등 하는 기간에 따라 ( , , ) 

대가를 산출할 수 있음 진흥 제 호 . ( 510-1047 , ’94. 8. 29) 

책임기술자의 인건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4. 

질 의 책임기술자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인건비 또는 직접경비로 [ ] 

의 계상여부？ 

회 신 [ ] 책임기술자의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의 14 

직접인건비로 계상함이 타당함 진흥 제 호 . ( 95-636 , ’95. 4. 26) 

5. 직접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의 근무 요건에 대하여 

질 의 현장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사업을 지원 및 관리하거나 주 [ ] 

회 월 회 또는 분기 회 정도 사업현장에 직접 출근하여 1~2 , 1~2 1~2 

자문 검사 업무지도 등을 직접투입으로 보아 직접인건비로 계상 ㆍ ㆍ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기술자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재 [ ] , 

장소와 상관없이 해당기술자가 당해 업무에 직접참여 자문 검사 ( , , 

업무지도 등 하는 기간에 따라 직접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음 진 ) . ( 

흥 제 호 96-127 , ’96. 1. 24) 

제수당의 인정범위 . Ⅱ 

제수당의 정의에 대하여 1. 

질 의 [ ] 제수당에 포함되는 수당명칭과 초과근무수당 인정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직접인건비 속의 제수 [ ] 14 

당은 용역업자의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에게 지불하는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통상적인 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며 당해 , ,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를 할 

때에는 별도로 동 대가기준 제 조제 항에 의거 시간외 근무수당을 20 1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진흥 제 호 . ( 510-1127 , ’90. 11. 2) 

제수당에 특수작업수당 포함여부에 대하여 2. 

질 의 [ ] 근로기준법 제 조에 근거하여 연 월차 유급휴가를 실시한 48 ㆍ 

경우 연 월차 유급휴가자에 대한 임금삭감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엔 ㆍ 

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직접인건비 구성요소 중 제수당에 14 

특수작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용역 수행 시 용역수행 기술자의 근로조건은 근 [ ] 

로기준법령 또는 용역수행의 성격 발주자 및 용역수행자의 통상 ,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사항이 

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직접 인건비 속의 제 수 , 14 

당은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의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에 

게 지불하는 통상적인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며 방사선 관리구역 , 

등 특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작업 수 

당을 동 대가기준 제 조 직접인건비의 제수당과는 별도로 지급할 14 

수 있음 진흥 제 호 . ( 510-410 , ’92. 4. 13) 

제 수당 범위에 연월차 수당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3. 

질 의 직접인건비 중 제 수당에 범위를 연월차 수당이 포함되어 [ ] ․ 
있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 규정에 의한 직접인건비에 [ ] 14 

는 기술자의 연월차 수당도 포함되어 있음 진흥 제 호 . ( 95-1170 ․



'95. 8. 10) 

엔지니어링노임단가의 적용 . Ⅲ 

기술자노임단가에 제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질 의 귀 협회에서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상 기술자노임 [ ] 

단가에는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일 시간 주 시 1 8 ( 44 

간 개월 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 월차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 1 25 , ㆍ 

의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제 [ ] 2 2 

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동 법 제 조제 항의 각 호 5 1 

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탁받았을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 

다 또한 동 기준 제 조의 근거로 조사하는 엔지니어링노임단가는 . 1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에 의해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4 

대상으로 조사한 노임으로서 동 노임에는 연차수당 등 각종 제수당 

들을 포함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 제 조에 의거 . 20 1 

일 시간 주 시간 개월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8 ( 44 ) 1 25 

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한 시간외 근무 

등은 직접인건비와 별도로 계상한다는 의미임 기획 호 . ( 2002-466 , 

2002. 3. 19) 

단가가 공표되지 않은 기술자 등급에 대한 노임단가 적용 방법에 2. 

대하여 

질 의 원자력발전분야의 초급기능사 단가가 공표되지 않아 대가 [ ] 

조정산출이 어려운 바 이에 대가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 

있는 노임 단가는？ 

회 신 본회가 년 월 일 공표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 [ ] ’94 12 5 

사보고서의 엔지니어링사업별 기술자등급별 실지급 현황에 원자력 ,



발전분야 초급기능사의 임금을 적시하지 않은 사유는 년 월 ’94 7 

실임금조사 시 조사대상업체가 초급기능사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다만 원자력발전분야의 초급기능사의 임금을 적용코자 할 . , 

경우 동 보고서에 직시된 타 사업 분야의 임금상승율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람 진흥 제 호 . ( 95-246 , ’95. 2. 18) 

노임단가에 계상되는 항목의 범위에 대하여 3. 

질 의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인건비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 ] 

으로 계산키로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에 적시된 임금이 

기술자의 기본급만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에 [ ] 14 

의거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 , , ,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과근무 , . , 

시간 일수 이 발생한 경우 동 기준 제 조제 항에 의거 직접 인건 ( ) 20 1 

비와는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할 수 있음 진흥 제 호 . ( 95-810 , 

’95. 6. 1) 

제 조 직접경비 15



해 설 [ ]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본 조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의 발생도 , 

포함할 수 있으며 발주처별로 해당 비목별 적용기준이 있으므 , 

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 

후 정산에 필요한 내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직접경비의 인정범위 . Ⅰ 

모형제작 기술자의 인건비 계상에 대하여 1. 

질 의 모형제작에 소요되는 전문기술자의 인건비 및 그에 따른 [ ] 

제경비 및 기술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직접경비 에 포함 “ 15 ”( ) 

된 모형제작비는 모형제작에 필요한 노무비 일용잡부 와 재료비 ( ) 

를 말하는 것이며 하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있어 수리적 이 , , 

론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제반수리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리모 

형실험에 필요한 모형제작을 위해서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 

여 계획 설계 지도 검사 등을 하여야 하는바 여기에 투입되는 , , , , 

전문기술자 기술자 및 기능사 는 직접인건비로 계상되어야 하며 ( ) ,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그에 따른 제경비 및 기술료가 지급되 

어야 함 진흥 제 호 . ( 510-64 , ’87. 2. 23)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무실임차료 통신비 등에 대한 계상비목에 2. , 

대하여 

질 의 발전소 건설 및 운전과 관련하여 현장에 직원을 주재시킨 [ ] 

바 현장에서 발생되는 경비 중 사무실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수 , , 

도광열비 통신비 차량운영비 냉난방 경비 및 사무용 소모품비 , , , 

등은 제 조 직접경비 의 현장운영 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15 ( ) ？ 

회 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직접경비 중 현장운 [ ] 15 ( ) 

영 경비는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하는 것으로 현장사무실의 임차료 수선 , 

유지비 수도광열비 차량운영비 냉난방경비 및 사무용 소모품비 , , , 

등은 현장운영 경비에 포함됩니다 진흥 제 호 . ( 510-590 , ’89. 11. 

24) 

현장에 투입된 본사인력 주재비와 소모품비 등의 계상 방법에 3. 

대하여 

질 의 설계기술관리 및 감리 등을 수행키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 [ ] 

고 용역을 수행 중 본사에서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에 사업에 사용 

되는 제반소모성 비품 및 사무용품도 직접경비로 지급되어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서 주재하는 기술자의 현장주재 [ ] 

비 및 출장비는 직접경비로 계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모품비 

와 사무용품은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부담하지 않을 , 

시에는 직접경비로서 계상하여야 함 진흥 제 호 . ( 510-37 , ’90. 1. 

25)



외주금액을 직접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4. 

질 의 전산업무를 일괄 외주처리할 경우의 외주금액 전액을 직접 [ ]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당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일괄 외주처리할 경 [ ] 

우 외주금액 전액을 직접경비로 인정함 진흥 제 호 . ( 510-526 , ’90. 

6. 2)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를 특수자료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5. 

질 의 엔지니어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이용의 필요성 [ ] 

을 인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외부로부터 임차 또는 구입할 경우 동 

비용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직접경비 에서 규정한 특수자료비 ( ) 

특허 노 하우 등의 사용료 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과거에 ( , - ) 

엔지니어링 수행목적으로 구입했던 전산프로그램을 신규 엔지니어 

링용역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정할 경우 동 비용도 특수자료비 특 ( 

허 노 하우 등의 사용료 에 포함되는지 여부 , - ) ？ 

회 신 엔지니어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의 [ ] 

임차 또는 구입비용은 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신규 엔지니어 , 

링용역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거 구입하여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의 

수정비용도 동일하게 직접경비로 계상함 진흥 제 호 . ( 510-983 , 

’90. 9. 18) 

하도급에 의한 외국업체의 설계용역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6. 

질 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외국엔지니어링업체의 설계용역비를 직 [ ] 

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직접경비로 계상할 경우 외국 

업체의 대가산출에 있어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계상할 수 , , 

있는지 여부？ 

회 신 하도급 계약에 의한 외국엔지니어링업체의 용역비는 직접 [ ]



경비로 계상하되 이 경우 용역비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 , , 

비 기술료를 감안하여 산출함 진흥 제 , . ( 510-1067, ’90. 10. 6) 

한시적으로 주재하는 기술인력에게 주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7. 

대하여 

질 의 현장에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만든 건설공사를 [ ] 

위한 건설사업소에 근무 중인 전 인원 건설사업소는 주재요원 및 ( 

현장주재요원 에게도 주재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 ？ 

회 신 공사감리를 위하여 발주자의 건설사업소 또는 공사현장에 [ ] 

주재하는 기술자의 현장주재비는 직접경비로 지급함이 타당함 진 . ( 

흥 제 호 510-744 , ’92. 12. 21) 

시제품제작의 구입비용에 대한 계상방법에 대하여 8. 

질 의 엔지니어링용역 수행 시 시제품 제작 모형제작 에 필수적 [ ] ( ) 

인 재료 및 기자재 구입비용을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 

부？ 

회 신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제품 제작 모형 [ ] ( 

제작 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및 기자재 구입비용은 직접경비로 ) 

계상할 수 있으나 수행자의 고정자산이 되는 기자재는 당해사업 , 

수행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및 손료만을 직접경비로 계상함 진 . ( 

흥 제 호 510-372 , ’93. 6. 22) 

열공급건설 설계업무 수행시 발생된 복사비등에 대한 계상방법에 9. 

대하여 

질 의 당사는 공사에서 발주한 지역난방 열공급 건설공사의 [ ] ○○ 

기본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동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 , 

는 설계도서의 복사비 및 업무용 복사비에 대해서 직접경비로 간 

주 대가지불을 청구코자 하는바 동 비용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 ,



에서 제경비 또는 간접비용 항목에 속하여 별도의 직접경비로 계상 

할 수 없는지 여부？ 

회 신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설계도서의 인쇄비 및 업무 [ ] 

용 복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직접경비로 계상 15 

함 진흥 제 호 . ( 510-1465 , ’93. 12. 29) 

10. 통신선로장치와 관련된 임차료 감가상각비의 계상방법에 대하여 

질 의 현재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통신선로시설 전산화 [ ] D/B ○○ 

구축과 관련하여 현행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말하는 제 경 , 

비 속의 통상적인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보다 월등히 많은 첨 

단장비의 임차료 유지비 감가상각비가 부담되고 있으나 이에 상 , . 

응하는 용역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임차료 및 . 

장비사용료는 직접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투입되는 장 [ ] 

비의 임차료 또는 사용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의 직접 15 

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하며 동 대가기준 제 조의 기계기구의 수선 , 16 

및 상각비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투입되지 않는 엔지니어링회사 

가 보유한 모든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를 의미함 진흥 제 . ( 

호 510-342 , ’94. 4. 13) 

소모성공구 등에 대한 비용 계상방법에 대하여 11.

질 의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목장갑 [ ] , 

소모성공구 및 필림 사진현상 등 구입비용은 어느 항목에 계상해 , 

야 하는가？ 

회 신 엔지니어링활동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을 수행하기 위하여 [ ] ( )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목 장갑 소모성공구 및 필름 사진현상 등 , , 

구입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항목 중 직접경비 항목에 해당됨. 

진흥 제 호 ( 510-938 , ’94. 8. 9)



12. 발주처 요청에 의한 현장사무실 이전경비 계상에 대하여 

질 의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현장사무실을 이전할 경우에 발생되 [ ] 

는 이전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에 의거 사업 “ ” 15 

주로부터 실비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현장사무실 이전경비는 엔지니어링 [ ] 

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직접경비에 의해 실비로 계상할 수 있음 15 . 

진흥 제 호 ( 510-1118 , ’94. 9. 9) 

기술자 출장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13.

질 의 기술자의 출장비는 어느 비목에 포함되는지 여부 [ ] ？ 

회 신 사업수행에 필요한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등은 엔지니 [ ] , 

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직접경비에 해당됨 진흥 제 15 . ( 95-1170 

호, ’95. 8. 10) 

현장운영경비의 계상방법에 대하여 14.

질 의 현장 간접인원인 행정직 및 타자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보 [ ] , 

조요원을 본사에서 정식 발령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경 

비 항목인 현장 운영경비에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현장운영경비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 ] (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함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 ) 

준 제 조에 의해 계상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수행업무 및 현장의 15 . , 

성격 등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주자간에 협의하여 판단 

하시어야 할 것임 진흥 제 호 . ( 95-1364 , ’95. 9. 25) 

현장사무실 설치에 따른 비용 계상에 대하여 15.

질 의 [ ] 원활한 엔지니어링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발주



처 관내에 엔지니어링업체 현장 사무실을 설치 운영코자 할 경 ㆍ 

우 발주처 관내 용역업체가 아닌 타 지역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예 발주처 인천시장 용역수행업체소재지 서울 등 발주 ( , , ) ： ： 

처 관내에 설치될 현장사무실의 임대료 지급 여부？ 

회 신 직접경비는 본사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간접경비인 제경 [ ] 

비와는 별도로 당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써 현장사무실 

운영비는 실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사업 제 호 . ( 97-591 , ’97. 

4. 10) 

역무보조자에 대한 관련비용 계상에 대하여 16.

질 의 운전기사 사업장별 현장기술인력 명 출퇴근 및 긴급정비 [ ] ( 40 ․ 
지원 현장 투입 긴급자재조달 등 역무수행 및 파견비용 해당사업 , ) ( 

장 상주인력이 타 사업장 역무수행 지원을 위해 파견 시 타사업장 

체재 일 시 필요한 숙박비 식비 교통비등을 실비정액가산 (30 60 ) , , ～ 

방식 중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경 [ ] 15 

비라 함은 당해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 제출 , ,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직접인건비에 포 , 

함되지 아니하는 역무수행을 보조하는 인건비 및 타 사업장 역무수 

행 지원을 위한 기술인력 파견에 따른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은 , , 

직접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업 제 호 . ( 98-424 , ’98. 

3. 11) 

외부기술자의 비용 계상에 대하여 17. Consulting 

질 의 초고속 부대장비 상호연동 및 인터워킹에 대한 대가를 [ ] ATM 

산출함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였는바 이 경 , 

우 산출방식과 외부 기술자문 비용을 직접경비로 포함 Consulting 

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에 의거 당해 사업 [ ] 4 1 

은 실비정액가산방식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 ( , , 

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며 당해 사 ) , 

업과 관련된 기술자문은 동 대가기준 제 조에 의거 직접경비에 포 15 

함하여 실비로 계산함이 타당함 사업 제 호 . ( 98-1,509 , ’98. 8. 21) 

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의 계상에 대하여 18. ASP 

질 의 공단은 전국의 다목적 댐 및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 ] ○○ 

유지보수업무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에 ( ) 

의거 수행하고 있는 바 위 업무 수행 중 점검정비 현장이 원거리 , , 

에 산재하여 있고 시내교통이 혼잡하여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므 , 

로 차량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을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도입하여 점검정비원의 현장 출근제를 실시함으로써 이동시간의 단 

축 점검정비 차량과 관제센터 사업소 본사 사이의 자료교환 등을 , ( , )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때 소요되는 사용 . ASP 

료 매월 지급 중개 및 수신장치의 구입 임대료 등을 엔지니어링 ( ), , 

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15 ？ 

회 신 전국의 다목적 댐 및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 [ ] 

를 수행함에 있어 점검 정비원의 현장 출근제를 실시함으로써 이동 

시간의 단축 점검정비차량과 관제센터 사이의 자료교환을 통한 투 , 

명한 점검업무 수행과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귀 공단이 도 

입하고자 하는 차량 위치추적 관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제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수행 관련 이용의 필요성 

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의 사용료 및 임차료 등은 다만 ( , 

귀 공단의 고정자산을 구성하게 되는 자산의 취득비용은 제외 직 ) 

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사업 제 호 . ( 2000-1,566 , 2000. 10. 4) 

친환경적인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기술자 여비의 계상에 대하여 19.



질 의 [ ] 중앙회 엔지니어링사업본부에서는 공사에서 발주예 ○○ ○○ 

정인 실 지위지수 측정용역 경북 울진 강원 태백 송전선로 “ ” - 765kv 

임목의 종류 수령 수고를 조사하여 실 지위지수를 산출한 다음 앞 , , 

으로의 수고 성장 높이를 예상하여 송전선로 종단 설계에 반영 안전 , 

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며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인 송전선 

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실비정액 

가산방식 적용 시 현장에 투입되는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의 여비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직접경비로 계상할 15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 ]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는 동 기준 , 

제 조 직접경비 의 규정에 의거 그 실제 소요비용을 직접경비에 15 ( ) , 

반영함이 타당함 사업 제 호 . ( 2001-276 , 2001. 3. 5) 

직접경비의 실비에 관한 해석 . Ⅱ 

보조원 등의 급여의 실비인정에 대하여 1. 

질 의 직접경비 항목의 보조요원 급여 및 특수직종의 인건비에 [ ] 

관해 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체결 당시보다 상승된 실 Man/day 

지급 임금조사 공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계약목적 ㆍ 

물 완성을 위해 직접 투입되는 현장사무실 유지비 교육훈련비 소 , , 

모성 공구 구입비 등을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 직접경비 항목의 보조원 급여 및 특수직종의 인건비가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 노임이 상승하였다면 Man/day 통계청이 

지정한 관련기관에서 발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대가기준 제 조에 15 

의해 실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접경비 항목의 보조원 급여 . 

및 특수직종의 인건비가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당해 업무 Man/day 

에 직접 투입되는 현장사무실 유지비 교육훈련비 소모성공구 등은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 15 에 의거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진흥 제 호 ( 96-127 , ’96. 1. 24) 

해외기술도입 비용에 관한 계상에 대하여 2. 

질 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원자력발전소 정비를 위한 엔지니 [ ] 

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내 부족 기술을 해외기술도입으로 대체하 

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외기술도입비용은 엔지니어 , 

링기술진흥법 제 조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 10 

방식의 직접경비 중 자문비 또는 위탁비에 해당하는지 또는 직접경 

비의 그 실비를 계산한다 함은 해외에서 도입한 재화나 용역의 “ ” 

대가를 정산 시 송금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정산함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 신 원자력발전소 정비 수행 시 당해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 [ ] 

되는 해외기술도입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 중 직접경비 제 조 에 의해 실비로 계상함이 타당한 것 ( 15 ) 

으로 사료됨 사업 제 호 . ( 98-2,167 , ’98. 12. 12) 

기타 분야의 기술자에 대한 직접경비 계상에 대하여 3. 

질 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직접경비의 항목 중 [ ] 15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된 인쇄비 및 모형도 제작비 조감도 제 , 

작비에 대한 실비계상 방법이 외주업체의 순수 인건비만을 의미하 

는지 또는 외주업체의 인건비에 일반관리비등을 포함한 실비를 의 

미하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직접경비 하단의 실 [ ] 15 “ 

비 의 의미는 당해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소요된 실질적인 비용 ” 

을 말하며 직접경비의 비목인 인쇄비 모형제작비 조감도제작비 , , , 

는 외주업체에게 하도급을 줌으로써 발생된 일체의 비용 즉 인건 

비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함 사업 제 , ( ) . (



호 99-1,351 , ’9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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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수행에는 직접 관련되지 않으나 당해 [ ]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부문의 비용 본사유지를 위한 비 , 

용 및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 것임. 

제경비의 적용범위 . Ⅰ 

제경비에 대하여 1. 

질 의 제경비의 개념은 [ ] ？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제경비에 언급된 항 [ ] 16 

목은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본 

사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접인건비나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 

는 것을 말함 진흥 제 호 . ( 510-125 , ’88. 3. 31) 

제경비 비율의 조정 여부에 관하여 2. 

질 의 발주자측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제경비를 [ ] 16



당해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 , 

비품비 등으로 해석하여 동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제 

경비를 직접인건비의 로 할 것이 아니라 정도로 감해 110 120% 55% ～ 

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 ？ 

회 신 제경비는 해당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와는 별도 [ ] 

로 본사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간접경비로써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의 기준 제 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의 일정액을 계상토 16 110 120% ～ 

록 되어 있음 사업 제 호 . ( 97-261 , ’97. 2. 28) 

자체 조사된 제경비 비율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3. 

질 의 시에서는 건설교통부 주관의 국책사업으로 년 월 [ ] ’97 10 ○○ 

국내 최초로 지능형교통시스템 를 구축한 바 있으며 년 ITS( ) , ’98 7 

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월 2002. 3 

현재까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년도 건국대 . ’98 

학교에 원가계산을 의뢰한 결과 제경비 요율 당시 유지보수할 50%( 

업체의 제경비 분석결과에 의한 요율 적용하였으며 이후 ) ’98 

년까지 우리 시 자체원가계산에서 년 원가계산보고서 ’99~2002 ’98 

상의 제경비 요율인 를 적용치 않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50% 

에 의거 제경비 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110% . ？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제경비는 사후 정산 [ ] 16 

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간접비 항목으로서 당해 비용은 직접인건비의 

로 계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 제 호 110 120% . ( 2002-559 , ’02. ～ 

4. 1) 

제경비와 직접경비의 구분 . Ⅱ 

사무실 경비에 대한 계상에 대하여 1. 

질 의 당해 사업에 대한 비용을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 [ ]



하였을 경우 현장주재를 필요로 하는 감리용역은 제 조 직접경 , 15 ( 

비 에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실비를 계산함에 따라 발주자 ) 

가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 , 

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의 제경비는 직접비에 포함 [ ] 16 

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동 조의 사무실비 라 , “ ” 

함은 본사의 상설 사무실 비용을 의미하므로 현장에 주재하여 업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은 직접경비로서 실비로 별도 계상함. 

진흥 제 호 ( 510-142 , ’87. 4. 3) 

보조요원 및 임원 서무직원의 급여에 관한 해석에 대하여 2. , 

질 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직접경비 의 보조요 [ ] 15 ( ) “ 

원 및 현장운영비 의 의미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 “ ” 16 

조 제경비 에 명시된 비용 중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와의 ( ) “ , ” 

차이점？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직접경비 중 보조요원 [ ] 15 ( ) 

의 의미는 본사인력과 관계없이 현장에 투입된 보조요원 현장지원 ( 

사무요원 여직원 포함 을 의미하며 통상 현장사무실운영비는 당 , ) , 

해 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차료 소모품비 차량비 , , , 

교육훈련비 등의 비목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동 대가기준 제 조 . 16 

제경비 중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의 의미는 당해 사업 ( ) , , 

에 투입되지 아니한 인력에 대한 급여를 말하며 당해 사업과 관계 , 

없이 본사운영을 위하여 발생되는 비목들을 간접비로서 제경비 항 

목에 포함됨 사업 제 호 . ( 99- 535 , ’99. 3. 16) 

하수종말처리 시운전시 발생한 전력비의 계상에 대하여 3. 

질 의 당사는 군 발주청 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운전에 대하 [ ] ( ) ○○ 

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종합 ,



시운전중 시운전에서 발생되는 전력비 는 대가산출 시 직접경비 “ ” 

에 포함되는지 제경비에 포함되는지에 여부 , ？ 

회 신 [ ]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라 함은 당해 ( 15 )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 특허 노 하우 등의 사용료 제 , ( - ), 

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 ,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 , , 

장운영경비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 ( 

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합니다 이 ) . 

에 비해 제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라 함은 직접비 ( 16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 )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 , , , , , 

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 , , , , , 

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로 , 110 120% ～ 

계산합니다 따라서 본 회의 견해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종합시운전 . , 

시 발생되는 전력비 전기사용료 는 제경비가 아닌 직접경비로 계상하 ( ) 

여야 함 사업 제 호 . ( 2000-1,039 , 200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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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의 개념과 적용 . Ⅰ 

하수도정비업무에 대해 타 표준품셈의 기술료 준용 여부에 대하여 1.



질 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사업을 계약체결하여 수행하던 중 [ ] 

당초 기술료를 로 적용하였으나 국토개발표준품셈에는 동 업 29.6% , 

무에 기술료를 로 정하고 있어 이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업무 25% , 

를 도시계획 책정업무에 반드시 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국토개발표준품셈 의 적용 대상업무는 지역 및 도시계획 [ ] 「 」 

분야 및 조경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며 건설부문 중 상 하수도 분 , ㆍ 

야의 업무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를 계약 17 20 40% ～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적용하여야 할 것임 진흥 제 호 . ( 510-701 , 

’92. 10. 14)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업무에 관해서는 ※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 제정 을 적용할 수 있음 ( 1995. 8) . 

복합공종의 기술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2. 

질 의 폐사는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를 설계 [ ] “ ” ○○ 

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근간 사회적 , ㆍ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다이옥신에 대하여 저감설비시설을 발주처 

로부터 설계변경 지시를 받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국내 . 

에 도입된 기간이 길지 않아 다이옥신 저감설비와 같은 설계변경은 

조사연구 및 기술검토가 상당히 요구되는 바 이 경우 엔지니어링 , 

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기술료가 토목 건축공사와 기계 전기공 17 / / 

사 공히 적용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될 수 ( 20 40%) ～ 

있는 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기술료라 함은 실비 [ ] 17 

정액가산방식에 의해 대가를 산출할 때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대가를 말하며 다만 , ㆍ

건설부문 및 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산출은 엔지니어 

링사업대가기준 제 조 규정에 의해 해당 부문별 요율을 기계 전 7 , ㆍ



기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 건축관련 부문은 건 , 

축사업무 및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함 사업 제 호 . ( 98-235 , 

’98. 2. 16) 

제 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18 

해 설 구매조달이란 플랜트를 위한 기기 설비자재 등 구매계획 [ ] , 

과 견적 및 적산시방으로 구매서비스 단계와 구매단계 이후 견적조 

치 견적시의 비교 검토 주문서 발행 제작상황의 조사 공정 촉 , , , , , 

진 검사 수송업무 수단으로 조달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함 , , . 

제 조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19 

해 설 기술자의 등급은 기술자격기준 또는 학력경험기준에 의하 [ ] 

여 결정되며 기술자격기준에 의할 경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해당분야 자격을 취득한 연수를 기준으로 하며 학력경험에 의할 경 

우는 해당 학력 보유 후 관련분야의 실무경력기간을 기준으로 등급 

을 결정함. 

기술자의 등급적용 . Ⅰ



기술자 등급 해석에 관하여 1. 

질 의 장기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당시 초 중 고급기술자 또 [ ] ( ㆍ ㆍ 

는 기능사 로 분류되어 해당등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정 ) 

기간 년 혹은 년 이 경과되었을 경우 등급의 변경사유가 되는 (1 2 3 ) ～ 

지 여부와 변경사유가 된다면 당해 현장 계속 근무 시 발주처와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유가 되는지？ 

회 신 투입기술자의 등급은 계약체결 시 수행업무를 감안하여 엔 [ ] 

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 ( 4) 

라 구분됨 진흥 제 호 . ( 510-10 , ’91. 1. 10) 

기술경험자격기준에 의한 자격취득일에 관하여 2. 

질 의 건축기사 취득일은 년도로 년 이상인 중급에 해당하 [ ] ’85 8 

며 산업기사 경력 년 이상 건축기사 취득일은 년도로 초급 ( 7 ), ’90 

급 년 이하 일 경우에 급 취득 이전의 경력을 년도부터 (1 5 ) 1 (’85 

년도 이전의 경력사항에 포함시켜 급 년의 경력을 인정받을 ’90 ) 1 8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기술자격기준에 따라 기술자등급을 결정할 때에 해당 기술 [ ]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소요 연수를 계상함 진흥 제 호 . ( 510- 1049 , 

’93. 9. 3) 

학사를 고급기능사 투입 시 경험연한 산정에 관하여 3. 

질 의 학사를 고급기능사로 투입 시 학력경험기준으로 적용할 때 [ ] 

경험 연한은 몇 년 이상인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의 기술자등급 및 자격 [ ] 4 

기준 중 학사학력 경험자를 기술자로만 규정한 것은 수행업무의 기 

술적 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능사의 수행업무와는 구 

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사를 고급기능사로 투입할 때는 ,



고급기능사의 업무 특성 및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가 협 

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임 진흥 제 호 . ( 510-342 , ’94. 4. 6) 

기술자 자격등급산정에 대하여 4. 

질 의 기사자격 취득 후 년이 경과하고 년의 실무경력을 갖고 [ ] 5 1 

있는 동시에 농공학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토목분야의 

기술자로 인정하여 중급기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별표 의 기술자등급 [ ] 19 4 

및 자격기준 중 기술자격기준에 의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소요 연수를 계상하여 기술자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학력경험 기준에 의할 경우는 과학기술분야 석사 ,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년 미만의 경우에는 중급기 4 

술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진흥 제 호 . ( 510-645 , ’94. 6. 9) 

계약수행 중 기술자변경에 대하여 5. 

질 의 계약시점에서 고급기술자로 투입된 기술자가 사업수행 중 [ ] 

특급기술자의 실무경력에 해당된 경우 특급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 

는지 여부？ 

회 신 통상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등급은 [ ] 

계약체결 시 수행업무별로 투입되는 기술자 등급별 소요인원 및 작 

업량을 기초로 기술자격 및 학력 경험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사 

업수행 시 특정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이 변경되더라도 계약조건 

및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등급을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진흥 제 호 ( 510-727 , ’94. 6. 23) 

기능공이 엔지니어링기술자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6. 

질 의 현장에서 종사하는 기능공 보링공 특수 보통인부 등 은 [ ] ( , ) ㆍ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술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 ]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제 호 및 동 법 2 1 

시행령 제 조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하 2 

며 현장 보조요원 보링공 특수 보통인부 등 은 기술자 범위에 포 , ( , ) ㆍ 

함되지 않음 진흥 제 호 . ( 510-874 , ’94. 7. 20)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기술자등급산정에 대하여 7. 

질 의 과학기술부공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술자 등급 [ ] 

분류에 의해 시공감리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중인 ’92. 12. 

바 개정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감리원 등급기준으 ’94. 1. 1 

로 변경 조정하여야 하는지 예 고졸 년 경력의 학력 경력자 ? ( 14 , ： 

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는 고급기술자로 분류되나 건 

설기술관리법상에는 중급감리원으로 분류) 

회 신 시공감리용역을 장기계속계약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계약체결 당시 기술자의 경력산정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 

준을 준용하였다면 과업수행 중 별도의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 한 

동 기준을 적용하여 고급기술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진흥 제 . ( 

호 510-1596 , ’94. 12. 1) 

고졸 기술인력에 관한 경력산정에 대하여 8. 

질 의 정보통신분야에서 개월의 경력을 갖고 있는 고졸자 인문 [ ] 6 ( , 

상업 농업 등 의 경우 초급기능사로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 , ) ？ 

회 신 정보통신분야에서 개월의 근무경력을 갖고 잇는 고졸자를 [ ] 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중 4 

학력경험기준에 의한 초급기능사 인정여부는 해당 기술자가 엔지니 

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 

다고 사료됨 진흥 제 호 . ( 95-689 , ’95. 5. 9)



관련 전공분야 따른 기술자등급 산정에 대하여 9. 

질 의 [ ] 중급기술자 자격기준은 기사 급 년 이상 년 미만 “ 1 5 10 , 

기사 급 년 이상 년 미만 석사 년 미만 학사 년 이 2 7 15 ”, “ 4 , 5 

상 년 미만 전문대졸 년 이상 년 미만 고졸 년 이상 10 , 7 12 , 9 14 

년 미만 으로 되어있으나 학력 경험기준이라는 것은 실제 용역 ” , 

업무를 수행키 위해서는 전자 전기 계통을 전공한 해당학과 졸 , 

업자로서 전자계통의 소요 경력을 가진 자 만이 계약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법정계열 혹은 타 공업계열 졸업자 , , 

가 전자 계통 회사에 몇 년 동안 종사한 경험만 갖고도 위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중급 기능사 초급기능사 학 , 

력경험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전자 전기과를 졸업치 아니하고 , , ㆍ 

상고 농업 인문계 등을 졸업한 후 전자계통 회사 소요경력만으 , , 

로 위 자격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별표 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의 [ ] 4 

등급 및 자격기준은 수평적인 형평성을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합니 

다 이러한 전제 아래 학력경험기준에 의한 기술자 및 기능사 구분 . 

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전공학과와 관련분야 

에서의 실무경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 . 

나 예외적으로 학문적인 기초 없이 경험만으로 수평적인 형평성을 , 

확보할 수 있는 기능사의 경우는 관련분야의 실무경험만으로 그 등 

급을 결정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 . , 

는 전공학과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분야와 같은 특수성이 인 3 1 2 

정되는 분야에 한해서는 예외 인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임 진흥 제 호 . ( 95-1,200 , ’95. 8. 21) 

경험부족을 이유로 당해 노임 삭감여부에 대하여 10.

질 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르면 초급기술자 및 중급 [ ] 

기능사는 학사 년 미만 전문대졸 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5 , 5 ,



현장에 신규투입 시 경험부족을 이유로 대가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별표 의 기술자등급 [ ] 19 4 

및 자격기준의 해당기간에 속하는 기술자라면 당해 기술자의 노임 

을 삭감 없이 적용해야 할 것임 진흥 제 호 . ( 96-127 , ’96. 1. 24) 

초급기술자와 중급기능사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산정기준에 11. 

대하여 

질 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 

에 대하여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년 이상인 고졸자의 3 

등급이 초급기술자 및 중급기능사 모두에 해당되는데 어느 등급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별표 기술자의 등급 [ ] 19 4 

및 자격기준 중 등급이 상이한 동일 학력자의 구분은 당해 수행자 

의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대가기준에서 규 . 

정한 기술자라 함은 설계 등 고도의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 

능사를 관리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기능사라 함은 기술자의 기술 , ㆍ 

적 지시사항을 수명 받아 도면작업 등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말하는 것임 사업 제 호 . ( 97-2,185 , ’97. 12. 22) 

법령개정에 의한 신규 기술등급 신설시 노임단가 적용에 대하여 12.

질 의 년 이전에 계약 체결되어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는 [ ] ’97 ㆍ 

우리 공단의 사업계약에 대해서도 공고한 기술자의 등 ’97. 7. 31 

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및 신설된 기술사 부분에 

대한 계약금조정 시 특급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Escalation) 

지 아니면 금번 공표된 기술사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4



기준은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의 공표 ’97 (’97. 12. 29) 

이후에 입찰공고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기술사의 등 

급도 상기 공표일 이후 입찰 공고하여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함 사업 제 호 . ( 98-156 , ’98. 2. 2) 

발전소 정비용역에 있어서 기능인력 운용에 관하여 13.

질 의 발전소계측제어 정비용역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 [ ] 

표 에 의해 장기 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행 중 역무 특성상 기술인 4 

력 투입 시 전문분야 전기 전자 통신 등의 기초학식과 기능업무 ( , , ) 

를 갖춘 기능인력 총 투입인력의 고급 및 중급기능사 위주로 ( 50% ) 

투입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과학기술 ( 

처공고 제 호 개정 별표 기술자의 등급 및 1997-28 . 1997. 7. 31 ) 4( 

자격기준 와 관련하여 전문대졸의 경우 기능사 자격기준이 삭제 개 ) 

정되어 사업수행 시 기능인력 투입이 불가하여 계약에 차질이 발생 

함 사업수행을 위한 역무 특성상 전문분야 기초학식 및 기능업무 . 

를 갖춘 전문인력 투입필요시 해당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를 개정 전 

별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기능사 중급기능사 4 ( , 

고급기능사 로 투입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 별 [ ] 

표 가 지난 과학기술처공고 제 호로 개정됨으로 4 ’97. 7. 31 97-28 

서 기능사 자격난 에 전문대 졸업자에 대한 경력기준이 삭제된 ( ) 欄 

바 해당기술자를 상위기술등급으로 인정하여 투입하는 것은 곤란 , 

하나 당해 사업의 목적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위등급자로 투입하 

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 또는 종전계약을 참조하여 

전문대졸업자를 고급기능사 또는 중급기능사의 기술인력으로 인정 

하여 투입이 가능함 사업 제 호 . ( 98-437 , ’98. 3. 13) 

상수도분야 누수분야의 실무기술자 인정범위에 대하여 14.

질 의 상수도 분야 업무 중 땅속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파열 등으 [ ] 

로 누수가 발생시 도로상의 교통지장을 최소로 하면서 이를 긴급보



수 복구하는 업무로서 본 업무는 상수도분야에 오랜 기간 현장실 , 

무 경험 관개량 및 누수분야 을 요하는 성격상 고급기능사에 속한 ( ) 

다고도 할 수 있겠으며 년 발주처 담당자와 함께 귀 협회를 방 1997 

문하여 문의하던 중 누수상태에 따라 적의 대처하는 업무특성상 기 

능이 중요시되는 실무경험에 중점을 두고 발주처의 판단 아래 초급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접근한 바 있어 발주처 , 

에서도 이를 감안 년부터 현재까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상수 1995 

도 분야 중 관개량 및 누수분야에 실무경험이 년 이상 있는 자로 3 

서 초급에 한해 고급기능사가 아닌 초급기술자로 인정하고는 있으 

나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별표 에 의한 기술자 [ ] 19 4 

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수평적인 형평성을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합 

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학력경험기준에 의한 기술자 및 기능사 구 . 

분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공학과와 관련분야에 

서의 실무경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학문적 기초 없이도 실무경험만으로 수평적인 형평성을 확 , 

보할 수 있는 기능사의 경우는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만으로 그 등 

급을 결정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오 . , 

랜 현장실무경험을 요하는 성격상 고급기능사에 속하는 업무를 수 

행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초급기술자 인정여부는 수행하는 업무특성 

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료됨. 

사업 제 호 ( 2000-1,420 , 2000. 8. 22) 

기술 및 학력경험기준상 인정범위 . Ⅱ 

자료관리직 타자 및 요원 등에 관해 기술인력 인정 여부에 1. , W/P 

대하여 

질 의 엔지니어링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보조요원 예 [ ] ( ： 

전산직 자료관리직 타자 및 요원 영문 교정직 및 그래픽 디 , , W/P ,



자이너 등 기술용역 부대업무 도 등록된 엔지니어링업체로부터 계 ) 

약에 의거 지원받아 엔지니어링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 

과학기술부 공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을 준용할 수 있는 “ ” 

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실 [ ] 14 

지급 노임단가는 별표 의 자격기준에 의한 기술자에게 적용하는 4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관리직 타자 및 요원 영문 교정직 및 . , W/P , 

그래픽 디자이너 등의 업무보조요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엔지니 

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기술자에 해당되지 않음 진흥 제 . ( 

호 510-41 , ’89. 2. 2) 

구매 등에 투입되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기술자인정 여부에 2. 

관하여 

질 의 사업의 구매 조달 및 사업관리에 투입되는 전문인력 변호 [ ] , ( 

사 세무사 회계사 및 인문계열 졸업자 을 기술자로 보아 대가기 , , ) 

준 별표 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술자는 기술인력을 의미 [ ] 

하나 해당 용역업무의 특성상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갖춘 인문계열 

학과 졸업자를 직접투입 인력으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력경 

험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진흥 제 호 . ( 510-1110 , ’91. 11. 30) 

군복무기간을 해당 기술경험 연한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3. 

질 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 ] 19 

적용하기 위한 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자격 및 학력경험기준 을 ( ) 

정하고 있으며 학력 경험기준 중 경험은 관련분야에 종사한 실 , “ 

무경험 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군복무 기간 사병 또는 장교 의 경 ” , ( ) 

우 제 조의 실무경험기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19 ？ 

회 신 기술자의 경력기준 산정 시 일반적으로 군복무 기간은 실 [ ]



무경력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전문직 근무경력을 증명할 , 

수 있는 경우 보직 실무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병무청장 또는 ( , 

각 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증명서 는 실무경력에 포함될 수 있을 것 ) 

임 진흥 제 호 . ( 510-497 , ’92. 5. 28)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해석에 관하여 4. 

질 의 일반인력지원 업체의 경력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 ] 

별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에 있어서 관련분야 경력으 “ 4. ” 

로 인정여부 및 인정할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 별표 20 

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의 학력경험기준에 있어 [ ] 4 

기술자의 실무경력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관련분야의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관리 ,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하여는 수행업무의 성격을 고려하 

여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를 준용할 수 있음 진흥 제 . ( 510-1187 

호, ’93. 10. 5) 

전산개발업무에 투입된 공인회계사의 기술등급기준에 대하여 5. 

질 의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사업수행 공인회계사에 적 [ ] 

용하는 기술자 등급기준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적정한 해석 및 타 분야 학위 취득자가 전산분야에 종사 

하는 경우 학력 인정 여부？ 

회 신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사업에 있어 기술자라 함은 [ ]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설계하는 등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기술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 

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를 활용할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비용 ( ) 

은 관련 법규 및 기준을 감안하여 직접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보 처리 분야의 사업에 있 . 

어 학력경험기준에 따라 기술자등급을 정하는 경우 전공학과의 제 

한은 없음 진흥 제 호 . ( 510-848 , ’94. 7. 18) 

초급대학 조교의 기술자 등급 환산여부에 관하여 6. 

질 의 초급대학 조교 년 경력이 있는 기술자의 경우 해당경력 [ ] 13 

에 대해 학력경험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별표 의 학력경험기준 19 ( 4) 

에 의한 등급분류에 있어서 당해 기술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며 실 , 

무경력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조교 경력의 실무경력 인정여부 

는 해당 기술자가 실제 투입될 엔지니어링 업무와 조교의 실제 수행 

능력의 상관관계에 따라 발주자와 수주자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진흥 제 호 . ( 510-1192 , ’94. 9. 24) 

전산분야 기술자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7. 

질 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별표 의 기술자의 등 [ ] 19 4 

급 및 자격기준 학력경험기준 을 적용함에 있어 전산분야 기술자의 ( ) 

경우 전산분야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등 적용 여부 및 경력산정 

시 군복무 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외 실무경력이 없는 자의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별표 의 학력경험기준 [ ] 19 4 

에 의한 정보처리분야 기술자의 관련학과 전공여부에 따른 차등적 

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을 감안하여 전 3 1 2 

공학과의 구분 없이 해당 경력에 따라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 

보직 실무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 , 

장이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일 경우에는 당해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학력경험기준에 의한 기술자의 경력 인정여부 . 

는 해당기술자가 해당분야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진흥 제 . ( 95-824 

호, ’95. 6. 7) 

비 건설분야의 경험기술인력에 관한 경력인정 여부에 관하여 8. 

질 의 [ ] 당사는 광역시 동 소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내 ○○ ○○ 

에서 침출수 펌프장시설 매립가스 간이 소각장치 및 악취제거용 , 

방향제 살포장치 등의 부대시설물을 운전 예방정비 및 보수 등의 ,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당사가 발주 . 

처의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산하 측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필요 ( ) 

직종인 기계직 전기직 설비직 토목직 등의 분야에서 운전보수 , , , 

및 유지관리의 경험이 있는 단순기능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바, 

발주처의 일방적 경력산정 방법에 따른 판정에 의하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기술자의 경력산정 기준은 언급되어 있으나, 

비 건설업 관련 제조업 자영업 공병 및 시설병과 장기하사관등 ( , , ) 

에 종사한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 유능한 기능인력들이 자격 

미달로 판정되어 회사 또는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불이익을 받고 

있고 기능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 

한 적절한 방안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 ] 

제 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2 2 4 

검사 유지 보수업무를 제외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 타당 . , ㆍ 

성조사 설계 분석 조달 등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정부 등으로부터 , , , 

위탁받은 경우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 기준 제 조 별표 , 19 4 

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한 실무경력을 의 

미하는 것임 사업 제 호 . ( 97- 2,187 , ’97. 12. 22) 

상위기술자격 취득 시 하위기술자 때의 경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9. 

질 의 [ ] 기술자격기술자가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하위자격경력을 

기술자등급 산정시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예를 들면 산업기사 . 

기술자가 년간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기사를 취득한 후 년간의 실무 4 2



경력이 있다면 이 기술자는 초급기술자인지 중급기술자인지 여부 및 

학력자격기술자가 상위학력을 이수한 경우에 하위학력의 실무경력을 

기술자 등급산정 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를 들면 고졸학력 . 

으로 년간 실무를 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년간의 실무경력이 4 3 

있다면 이 기술자의 등급은 초급기술자인지 중급기술자인지 여부 , ？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별표 의 기술자의 등 [ ] 19 4 

급 및 자격기준은 기술자격 및 학력경험기준을 불문하고 최종자격 

또는 최종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하위자격 또는 

하위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 

최종자격 및 최종학위와 하위자격 및 하위학위 취득 후의 경력기간 

을 고려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 

음 사업 제 호 . ( 98-673 , ’98. 4. 13) 

기술자격기준과 학력경험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는지 여부에 10. 

대하여 

질 의 [ ] 공사의 영광원자력 호기 원자로설비 설치 및 시운 5 & 6 ○○ 

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계약자 파견 현장 기술지원 기술자에 대한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명시 된 기술자등급을 기 “ 

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급 결정에 있어 기술자격기준 ” . 

과 학력경험기준 요건 모두 만족해야 하는지 여부와 학력경험기준에 

있어 경력 판정 시 관련분야 의 구체적 의미 예를 들면 원자력의 “ ” . 

경우 중수로 경수로 경력일 경우 합산해도 되는지 개별 경력으로 계 , 

산해야 되는지 여부？ 

회 신 기술자의 등급 결정은 기술자격기준 또는 학력경험기준 중 [ ]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 경우 경력판정 시 관련분 . “ 

야 경력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의 기술부문과 전문분야 구 ” “ 

분표 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경력을 의미함 사업 제 호 ” . ( 2000-371 , 

2000. 2. 19)



제 조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의 적용기준 20 

해 설 [ ]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는 월정계약 시 월 급여 산정의 기준이 ◦ 

되며 월 급여는 노임단가 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 시간 , ×25 , 1 8 , 

주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함 44 . 

월력에 의한 통상적 근무일수를 초과한 휴일근무 및 월 일을 초 25 ◦ 

과한 일수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연장시간근무 야간근무에 대 , 

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46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기술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확하게 정하여야 할 것임. 

근무시간 인정범위 . Ⅰ 

설 연휴로 인한 부족한 근무일수 계상에 대하여 1. 

질 의 설날 연휴로 인하여 실 근무일수가 일 밖에 되지 않는데 [ ] 22 

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월 개념으로 일 22 25 

기준 개월 분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1 ？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의 개월을 일 [ ] 20 1 “1 25 

로 계산한다 는 규정은 일요일 공휴일 수에 의한 월간근무일수에 ” , 

관계없이 개월을 일로 보고 노임단가 일 로 월정액을 정한 1 25 “ ×25 ” 

다는 것임 진흥 제 호 . ( 510-131 , ’92. 2. 20) 

야간작업 등의 연장근무 산정에 대하여 2. 

질 의 야간작업 및 공휴일 작업 시 기술자의 연장근무에 따른 대 [ ] 

가는 어떤 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 신 발주자의 요구 및 현장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기술자의 [ ] 

시간외 근무를 수행하여야 할 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 20 

제 항 단서에 의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직접인건비와는 별도로 계상 1 

함 진흥 제 호 . ( 510-7 , ’93. 1. 7) 

토요근무 산정에 대하여 3. 

질 의 토요일 통상 근무시간이 시간일 때 일 시간 기준에 미 [ ] 4 1 8 

달하므로 개월 일 이하로 산정해야 하는지 1 25 ？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의 규정은 일 시 [ ] 20 1 1 8 

간 개월을 일로 계상하여 통상 월 급여를 근거로 산출하는 것 , 1 25 

이며 다만 일반적으로 주간근무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조제 항에 , 42 1 

의해 주일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용역의 성격 1 44 

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진흥 제 . ( 

호 510-1553 , ’94. 11. 25) 

초과근무일수 산정에 관하여 4. 

질 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에 의하면 엔지니 [ ] 20 1 

어링사업노임단가는 일 시간 주 시간 개월 일로 계산한 1 8 ( 44 ), 1 25 

다 다만 일 시간 주 시간 월 일을 초과하는 경우 . 1 8 ( 44 ) 25 에는 근로 

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요일은 오전 시간만 근무하 4



여도 일분의 노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 

회 신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의 규정 일 시간 20 1 “1 8 

주 시간 개월 일로 계산한다 함은 일요일 공휴일수에 의한 ( 44 ), 1 25 ” , 

월간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개월을 일로 보아 월정액으로 노임단가 1 25 

를 계상하므로 토요일 오전 시간을 포함하여 주 시간을 초과하지 4 44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분의 노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아울러 발주 1 , 

자의 요구에 의한 시간외 근무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직접인건비 

와는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 제 . ( 

호 98-900 , ’98. 5. 14) 

5. 엔지니어링노임단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 의 [ ] 인천국제공항 정보통신분야의 운영 및 유지보수 아웃소싱용 

역 예정가격산정에 있어 기술인력의 인건비부분은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바 이와 관련하여 엔지니 , 

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의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에서 급여 14 ,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의 각 구성요소별 비율 , , , 

과 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수당을 산정 시 동 기준의 엔지니어링사 , 

업 노임단가가 적용이 적절한지 여부 및 동 노임단가를 통상임금으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 본 회가 매년 조사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노임단가 ㆍ 

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된 업체 소속 엔지니어링기술 

자의 월 급여를 기준 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 월간퇴직급여충 7 , , , 

당금 월간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을 제외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 , ( 

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를 조사하여 사업별 기술자 , , , ) 

등급별 대상인력에 대하여 평균하여 산출한 인 일 노임단가 일 1 1 (1 8 

시간 월 일 기준 입니다 따라서 귀 공사에서 요청한 기술자노임 25 ) . , 

단가의 구성요소별 비율은 본 협회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 통계법에 , 

의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기초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이외에는 사



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 

의 기준 제 조의 직접인건비는 당해 용역수행에 직접 투입된 기술인 14 

력에 대한 비용으로서 투입된 기술인력 인원수에 사업별 기술자등급 

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동 기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 . 20 1 

거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는 일 시간 주 시간 월 일 기준으 1 8 ( 44 ), 25 

로 계산하고 일 시간 주 시간 월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1 8 ( 44 ), 25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야 . , , 

간 및 휴일수당은 동 기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을 20 1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며 아울러 사업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의 엔 , 

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 사업별 기술자등급별 대상인력에 따라 평균한 ( 

노임단가 와 통상 회사 내에서 고용계약에 의거 지급되는 임금 직원 ) ( 

개인별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의 구성비율이 파악가능 과는 구 , , ) 

분되어야 할 것임 사업 제 호 . ( 2000-1,795 , 2000. 12. 11) 

투입기술인력에 대한 산정에 대하여 6. 

질 의 [ ] 당사는 전국의 댐 발전 및 광역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 , 

정비 용역 업무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 

거 대가를 산출한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당해 업무는 특성상 상시 긴급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주 . , 

간에는 일상점검정비 및 긴급복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돌발사고 , 

시 동일인을 동일 업무에 주 야간 또는 휴일에도 투입하여 복구하였 ㆍ 

을 경우 이 때 투입된 직접 인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를 엔지니 , 

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및 제 조에 의거 직접인건비로 계상할 14 20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댐 발전소 및 광역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용역 [ ] , 

업무수행 중 돌발사고 시 동일인을 동일업무에 주간뿐만 아니라 야 

간 또는 휴일에도 투입하여 복구하는 경우 투입된 기술인력의 초 , 

과근무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의 20 1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직접인건비와는 별도로 계상하



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사업 제 호 . ( 2001-707 , 2001. 5. 7) 

출장일수에 관한 해석 . Ⅱ 

출장기간중의 국경일에 대한 계상방법에 대하여 1. 

질 의 출장기간 중에 국경일 및 공휴일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 [ ] 

라도 근무일수에 가산되는지 여부 해외출장시의 적용방법은 , ？ 

회 신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무 [ ] , 

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상토록 한 바 엔지니어링 ( 

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 출장기간중의 공휴일 및 국경일 20 2 ), , 

또한 출발일 및 도착일도 출장일수에 포함하며 또한 해외출장시의 , 

경우도 국내 출장 때와 동일하게 출장일수를 계상함 진흥 제 . ( 

호 510-326 , ’90. 4. 20) 

용역수행 장소이동 소요시간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하여 2. 

질 의 당일 용역 수행 시 당사에서 출발하여 용역수행 장소에 도 [ ] 

착 업무수행 중 귀사 했을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출시간을 순수 

업무 수행시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신 당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을 위하여 용역수행 장소까지 출 [ ] 

장하여 용역을 수행할 때 현장까지의 이동 및 귀사 시간을 용역수 

행시간으로 포함 여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을 20 2 

참조하여 계약 당사자가 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진흥 제 호 . ( 510-28 , 

’93. 1. 25) 

기타 엔지니어링사업일수 인정범위 . Ⅲ 

국경일 등으로 인한 실근무가 일미만일 경우 업무일수 산정에 1. 25



관하여 

질 의 국경일 공휴일로 인하여 실 근무일수가 일 미만일 경 [ ] , 25 

우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일수 산정방법과 장기간 일 이상 현장 , (40 ) 

근무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유발생 부모상 본인결혼 등 으로 업무 ( , ) 

공백 시 이를 근무일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의 개월을 일 [ ] 20 1 1 25 「 

로 계상한다 는 규정은 일요일 공휴일수에 의한 월간 실근무가 , 」 

일이 미달하더라도 개월을 일로 보고 월정액을 정하는 것이 25 1 25 

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정 기준상 월간 근무일수에 민방위 .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기간은 근무일수에 산입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발생을 근무일수에 산입할지 인정여부 . , 

는 조리와 관례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쌍방의 협의에 의해 정할 사 

항으로 사료됨 진흥 제 호 . ( 510-1395 , ’94. 10. 31) 

초과근로일수에 관한 계상 방법에 관하여 2. 

질 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항의 일 시간을 초과 [ ] 20 1 “1 8 

하는 경우와 월 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25 ” 

는 내용 중 근로기준법에 의해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만 계상 

하는 것인지 혹은 초과근무수당에 기술료 제경비를 포함하여 계상 , 

하는 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에서 규정한 초과 [ ] 20 1 

근무시간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조에 의해 할증노임 만을 적용하여 산출하나 업무내용의 성격상 46

야간 또는 휴일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경우에는 할증된 노임에 따라 

제경비 기술료 등을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임 진흥 제 , . ( 

호 95-570 , ’95. 4. 13) 

월차 유급휴가 인정여부에 관하여 3.



질 의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는 도급근로자에게 월차유급 휴가 [ ] 

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 월차유급휴가 부여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문제이므로 

귀사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엔 . , 

지니어링사업의 발주자와 수주자간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저희 협회가 조사 공표하는 실 지급 임금에는 엔지니 ㆍ 

어링활동주체들이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연 월차 수당이 포함되어 ㆍ 

있으며 동 대가기준 제 조제 항에서 월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20 1 25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진흥 제 . ( 

호 95-1,201 , ’95. 8. 21) 

토요근무의 경우 근무일수 산정에 관하여 4. 

질 의 [ ] 우리 회사는 건설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서울시와 엔 

지니어링용역업무 상수도 공사 현장감독 대행업무 를 계약체결하여 ( ) 

계약기간 업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 ( '98. 3. 7 12. 31) . ～ 

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항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는 일 20 1 1 

시간 주 시간 개월 일로 계산한다 다만 일 시간 주 시 8 ( 44 ), 1 25 . 1 8 ( 44 

간 월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 ), 25 

고 있는 바 토요일은 오전 시간만 근무하여도 일분의 노임을 지급 , 4 1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항의 규정 일 시간 [ ] 20 1 “1 8 

주 시간 개월 일로 계산한다 함은 일요일 공휴일수에 ( 44 ), 1 25 .” , 

의한 월간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개월을 일로 보아 월정액으로 노 1 25 

임단가를 계상하므로 토요일 오전 시간을 포함하여 주 시간을 4 44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분의 노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1 , 

아울러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휴일근무와 같은 시간외근무는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여 직접인건비와는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 제 호 . ( 98-900 , ’98. 5. 14)





제 장 기 타 4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관련 질의건 . Ⅰ 

산업관리부문 가스 의 산업공장분야의 노임단가 적용여부에 1. ( ) 

관하여 

질 의 통계청 승인번호 제 호에 의한 엔지니어링임금실태조 [ ] 37201 

사 결과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별 기술자 등급별 실 지급 현황의 , 

참고 엔지니어링사업 구분 중 산업공장 분야엔지니어링사업에 ( ) 2. 

산업관리부문 가스 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건설공사 주 배관 및 공 ( ) ( 

급기지 의 내역 중 주 배관의 건설이 토공사 및 설비공사업 소유자 ) 

에 의해 시공됨을 감안 건의 용역계약 수행 내역 중 공급기지에 , 1 

관한 것은 산업부문으로 주 배관에 관한 것은 건설부문의 대가기준 

으로 계약체결 및 계약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임금실태 보고서에 적시된 산업공장분야의 엔지 [ ] 

니어링사업 중 연료 및 윤활유 공장 은 통상적으로 고체연료 “ ” , 

액체연료 기체 연료 및 윤활유의 제조 장치 공정설계 화학공정 , , , , 

제어 및 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주 배관 및 공급기 

지 공사에 관한 업무는 별도의 구분 없이 산업공장의 노임단가에 

의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음 진흥 제 호 . ( 95-877 

’95. 6. 19) 

임금실태조사결과의 공표일 및 적용일에 관한 해석에 대하여 2. 

질 의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송부 와 관련하여 [ ] ‘95 ' 

수행중인 엔지니어링사업의 기성검사 등에 있어 동 임금실태조사결 

과의 공표일 및 적용일은？



회 신 본회가 자로 통계청 승인번호 제 호에 의해 [ ] '95. 12. 23 37201 

조사 공표한 바 있는 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95 ㆍ 

의 실제 적용 기산일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진흥 제 호 . ( 96-463 , ’96. 3. 22)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노임단가 적용에 대하여 3. 

질 의 [ ] 우리 회사와 사 간에 방사선관리기술용역을 년 월 1995 6 ○○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 통계법에 의 1 1998 5 31 

한 지정된 기관인 귀 협회에서 년 월 일자로 조사 공표한 1995 12 23 ㆍ 

변경된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바 년 , 1995 4 

월 일 년 정부노임단가로 체결 본 용역에 있어서 엔지니어링 25 (’94 ) 

사업대가 산출의 근간을 이루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은 ,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가 주된 구성요소가 되므로 발주청인 공 ○○ 

사와 우리 회사와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해당사항 

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변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의 단위 [ ] 7 

당가격기준과 엔지니어링노임단가는 통계법 제 조에 의해 통계기관 8 

으로 지정받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 공표한 가격을 적 ㆍ 

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의 목적은 매년 정부에서 인가공고 . ․ 
하는 노임단가의 불합리한 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시중임금인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 . 

법에 의거 통계작성승인을 받아 본 회가 매년 엔지니어링업체의 임 

금실태를 조사 공표한 가격을 자동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 ㆍ 

가로 적용하는 것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 

의 변동이므로 귀 사와 공사와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 

설계변경 해당 사항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변경에 해당되 

는 것으로 사료됨 사업 제 호 . ( 96-1,445 , ’96. 9. 10) 

비파괴검사 등의 분야의 경우 해당 노임단가분야에 대하여 4.



질 의 미국화재방지위원회 규정 국내법에 의거 제철 [ ] NFPA69( ) 플랜트 

및 고로 미분탄 제조플랜트분야에 비파괴 검사 소방설비 가스등의 , ,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 

해당된다면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서의 집계결과에서의 구분 

인 요약 전체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 ) 1. , 2. , 3. , 4. 

중 각각 어느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구분하여 임금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할지 여부？ 

회 신 [ ] 비파괴검사 소방설비 가스분야의 엔지니어링노임단가 , , 는 본 

협회에서 조사발간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서 ․ 의 건설 및 

기타부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함 사업 제 호 . ( 97-550 , ’97. 4. 7) 

대폭적인 노임상승에 따른 노임단가 하향조정 적용여부에 관하여 5. 

질 의 귀 협회에서 공표한 원자력부문 기술자 노임단가가 해마다 [ ] 

야 씩 계속 상승됨으로써 년도 경우 전년대비 정 18 20% ('98 16.9%) ～ 

부 노임단가 대비 대단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공사 . 

의 경우 원자력법시행령에 따라 운전 중인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을 위해 각종 설계 정비 검사업무 등을 , , 위 엔지니어링 노임에 의 

해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인바 이 같은 대폭적인 노임단가 상승으로 

사업추진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인 바 년도 물가 인상률 대비 , '97 

동 노임단가의 인상률이 높은 이유와 국가적인 노임단가 하향조정 

적용 가능여부？ 

회 신 지난 일자로 공표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원 [ ] '97. 12. 29 

자력발전부문은 관련 업체 개사 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으 25 2,452 

로 이중 한국전력기술 주 의 기술인력이 명으로 전체 를 ( ) 1,233 50.2% 

차지하고 있는 바 월 실 지급 임금 조사 시 동사는 원자력연 , 97. 7 

구소 사업단을 설계사업단으로 흡수함에 따라 급여의 일원화 및 이 

직률 방지 생산성 향상에 따른 보상차원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비 , 

해 평균 를 인상하여 원자력발전부문의 엔지니어링 노임이 20.97%



전년 대비 가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과학 16.0% . '94. 12. 5 

기술부가 재정경제원 장관 및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엔지니 

어링 노임단가를 공표하였으나 실제 엔지니어링 기술자에게 지급되 

는 노임과 과학기술처 공표 노임과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과학기술부 공고 제 호 에 의해 94-70 ('94. 12. 20) 

본 협회가 통계법 제 조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실제 임금수 3 

준을 조사하여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모든 정부노임단 . 

가제도를 폐지하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본 협회에서 건설기능 , 

공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제조업은 한국중소기업중앙회 등 민 , 

간기관에서 해당분야의 노임을 조사하여 관련자료로 활용하도록 개 

선하여 시행하고 있음 사업 제 호 . ( 98-273 , ’98. 2. 19) 

노임단가 적용구분에 관하여 6. 

질 의 귀 협회에서 발행한 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 ] '97 

보고서의 임금 동향분석편의 일러두기 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을 원 [ ] 

자력발전부문 산업공장부문 건설 및 기타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는 , , 

데 엔지니어링사업구분의 산업공장엔지니어링사업에 수력화력 , “ ․ 
등 발전소 가 있는데 발전소에 원자력발전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 

포함되지 않는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엔지니어링활동은 어느 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 본 협회가 지난 일자로 공표한 바 있는 엔지니 '97. 12. 29 '97 

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엔지니어링사업의 원자력발전 산 , 

업공장 건설 및 기타부문 등은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것이 , 

며 이중 원자력발전엔지니어링 사업분야라 함은 원자력발전 핵 원 , , 

료 제조 가공 및 처리등 원자력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함 , . 

사업 제 호 ( 98-673 , ’98. 4. 13) 

원자력발전소 내 점검 등의 업무를 동 분야 노임단가 적용여부에 7. 

관하여



질 의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설비 중 중요시설물 구축물 [ ] ( ) 

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 진단 검사 유지 등의 사업에 대한 “ , , , ” 

대가산출 시 원자력발전 분야의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여부？ 

회 신 [ ] 당해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설비 등 중요시설물 구축물 ( )을 대 

상으로 하는 점검 검사 진단 유지 와 관련된 업무는 원자력 “ , , , ” 

발전분야의 노임을 적용함 사업 제 호 . ( 99-644 , ’99. 3. 29)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발주 노임단가적용에 대하여 8. 

질 의 우리공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준공시점에 있으 [ ] 

며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용역발주를 준비중에 있는 바 이 , , 

경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된 기술자의 일일노임단가 

에 상여금 제 수당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의 포함여부 및 상 , , , 

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유지관리용역에 적용가능한 지 여부？ 

회 신 [ ] 본 회가 자로 조사 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1999. 12. 31 ㆍ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된 업체 소속 엔지니 

어링기술자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기본급 제 수당 월간상여금 7 , , , 

월가퇴직금 월간사회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 ( , , , 

고용보험료 를 조사하여 사업별 기술자등급별 대상인원을 평균하 ) ㆍ 

여 산출한 노임단가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 . 2 

조의 규정에 의거 동 건이 시설물의 검사 유지 및 보수 건설산업 . ( 

기본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 에 해당된다면 2 4 ) , 

상기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직접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음 사업 . ( 

제 호 2000-856 , 2000. 4. 11) 

현장대리인의 적용여부와 자격 요건 . Ⅱ 

엔지니어링사업에 있어서 현장대리인 적용여부에 대하여 1.



질 의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에 자격요건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14 “ 

지명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용역의 경우 , 

에도 공사계약의 경우와 같이 현장대리인 제도를 운용하여야 하는 “ ” 

지 여부와 현장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약서 상에 현장대리인 “ ” 

의 자격요건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 현장대리인 인을 지명 1 

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상 현장대리인에 대한 별도의 규 [ ] 

정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사업을 위해 현장대리인이 필요하 

다면 계약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사업 제 호 . ( 99-872 , ’99. 4. 26) 

엔지니어링계약에 있어 낙찰률 적용여부 . Ⅲ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낙찰률 적용 여부에 관하여 1. 

질 의 지하철 토목실시설계용역을 사와 수행 중 낙찰률 사 [ ] A, B ( A 

사 전력 및 통신구 설계 도로확정설계가 추가되었을 68%, B 90%) , 

경우 사업대가의 조정 및 낙찰률 적용 여부？ 

회 신 본 건의 경우 본래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전력 및 [ ] , 

통신구 설계 도로확장설계가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된 경우 , 

이므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되어 추가 10 1 4 

업무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동조 , 

제 항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함 또한 낙찰률 2 . 

적용은 하자책임구분 곤란 등의 사유로 직전의 시공자와 수의계약 

을 체결하는 계속공사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엔지니어링용역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재무부 유권해 . ( 

석 진흥 제 호 ’88. 2. 8) ( 510-331 , ’92. 3. 26) ：



정보통신감리 표준품셈 질의건 . Ⅳ 

정보통신감리의 비상주 개념에 대하여 1. 

질 의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발행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대가표준 [ ] 

품셈 제 장 제 절 업무별 적용공량기준 해설 부분에서 억미만의 2 2 ( ) 1 「 

공사는 공사진척상황에 맞추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비상주 감 

리를 할 수 있다」에서 비상주의 개념을 감리원 인이 한 현장에 1 

상주하여 감리하지 않고 인이 다수의 현장을 중복하여 감리할 수 1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억 미만 공사의 비상주 개념은 인의 비상주 감리원이 다 [ ] 1 1 

수의 감리현장에서 중복하여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의 견실한 성과품 도출을 위 . 

해서는 인의 비상주감리원이 중복하여 겸임할 수 있는 상한범위를 1 

최고 개 이하의 감리현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임 기획 4 . ( 

호 2002-592 , 2002. 4. 4) 

기타 원가산정에 관한 질의건 . Ⅴ 

취소된 조정설계에 관한 용역비 환수에 관하여 1. 

질 의 본사는 조경설계를 의뢰 받아 설계 등을 납품하였으나 발 [ ] , 

주자가 공사의 취소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용역비를 환수토록 하는 

바 이에 대한 적정성여부 , ？ 

회 신 설계는 공사와 구분하여 수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발주 [ ] 

자가 이의 없이 설계용역을 인도받았다면 공사의 진행의 유무와 관 

계없이 당해 설계용역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임 진흥 . ( 

제 호 95-1074 , ’95. 7. 2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실비계상에 대하여 2. 

질 의 현장보조원 특수직종인건비 지입재료비 여비교통비 현 [ ] , , , , 

장파견자의 숙식비 등에 대한 낙찰률 적용 여부 및 직접경비 항목 

에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 

산한 가격을 실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예정가격 작성 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대가를 산정하 [ ] 

는 경우에는 현장보조원의 급여 등 현장운영비는 실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현장운영비가 예정작성비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 

는 추가업무로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실비로 정산하여야 합니 

다 또한 장기 계속사업의 경우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경 . 

우 금차공사의 예가에 차의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1 

한다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은 용역에 31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에 대한 .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담할 원재료 

의 부가가치세액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11 3 

예정가격에 포함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진흥 제 호 . ( 96-127 , 

’96. 1. 24) 

타절준공된 하수종말처리장의 환경피해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3. 

대하여 

질 의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일 처리능력 [ ] (1 30,000 ○○ 

톤 를 에 착공하여 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었으 ) '93. 5. 26 96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년 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타절준공처리 , 96 7 

한 바 있습니다 타절준공 시 공정률 타절준공으로 인하여 .( 43.8%)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준공이 당초 예정보다 약 개월 지연됨 8 

에 따라 이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하여 피해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예정이 당초계획보다 개 . 8 

월이 지연됨에 따라 지체에 대한 환경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



로 환경피해에 대한 피해액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지연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는 공공 [ ] 

수역의 오염도 가중에 따른 영향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공 

공수역의 환경피해라는 공간적 개념으로서는 피해액산출이 불가능 

하며 단지 그 피해를 공공수역을 이용하는 피해예상을 중심으로 , 

즉 농업용수의 활용 또는 하류 취수장 등의 오염도 가중에 따른 , 

영향 및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의 소요 등 구체적인 피해대상이 분명 

한 경우에는 대상물에 대한 피해액은 정성적 또는 정량적 ( ) 定性的 

인 방법으로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진흥 제 ( ) . ( 定量的 

호 96-398 , ’9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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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이하 법 이라 한 1 ( ) ( “ ” 

다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이하 ) 10 2 ( 

대가 라 한다 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 조 적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 2 ( ) 2 2 

니어링활동주체 이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라 한다 가 동법 ( “ ” ) 

제 조제 항의 각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 5 1 

에는 이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세계은행 아세 . , (IBRD), 

아개발은행 등의 차관에 의한 용역사업 직접발주하는 경 (ADB) ( 

우를 포함한다 을 국내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수주할 경우에는 ) 

국제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3 ( ) 

다.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 1. “ ”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 10 

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 

다. 

실비정액가산방식 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 2. “ ” , , 

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 , 

식을 말한다. 

공사비 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 자재대 포 3. “ ” ( 

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 , ,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 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대가의 산출은 본조제 항 및 제 조 4 ( ) 2 6 ①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②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1.

2. 통신정보처리부문중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 ․ 링사업



산업관리부문중 소방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3. 

③ 제 항에 규정된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에도 공사 2 “ 감리” 

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 ④ 

다. 

제 조 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 5 ( ) 1 

정한다. 

계약체결후 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 1. 60 

가에 비하여 분의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100 5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2.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특히 정한 경우 3. 

제 조 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6 ( ) ,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 , ․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 원가계산기준 을 규정하고 있는 ( )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 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2 

제 조 요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건설부문의 요율은 7 ( ) 

별표 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와 같으며 기본설계 1 2 , ․ 
실시설계공사감리 업무 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업 . , ․ 
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건설부문의 기본설계와 실 

시설계요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 1. 

시설계요율의 배를 적용한다 1.4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 2. 38 6 

사 이하 타당성조사 라 한다 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 ( “ ” )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설계요율의 배를 적용한다 1.3 .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 3. 

의 배를 적용한다 1.3 .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 요 4. 

율의 배를 적용한다 1.2 . 

제 조 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 8 ( ) 계실시 ․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본설계 1. 

가 주요 설계수행 지침 .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 

다 설계요강의 결정 . 

라 설계지침의 작성 . 

마.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 에서 정하는 사항 “ ” 

실시설계 2.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 

다 설계요강의 결정 . 

라 설계지침의 작성 .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 

사 공사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 

아.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 에서 정하는 사항 “ ” 

공사감리 3.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마 준공도 검토 . 

제 조 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9 ( ) 

있다.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1. 

비교설계의 유무 2. 

도면 기타 자료작성의 복잡성 3.



제출자료의 수량 등 4. 

제 조의 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 9 2 ( ) 

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 

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는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 조 추가업무비용 제 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 10 ( ) 8 ① 

에 제기한 추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 

다. 

각종 측량 1.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2. ,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3.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 4.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 

무가 부가되었을 때의 비용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5. ․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6. ,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7.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 용지비 및 보상물 감 8. ( 

정업무 제외) 

계약체결시 과업지시서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발주 9. 청이 

별도로 요구하는 설계도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 

건설기술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10. 21 4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제 항제 호 내지 제 호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 1 2 5 ② 

여 산출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조 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 11 ( ) 

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 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단위 12 ( )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x2) (y1 y2) － － 
y = y1 － 

x1 x2 － 

당해금액 x , ※ ： 큰금액 x1 , ： 작은금액 x2： 

당해공사비요율 작은금액요율 큰금액요율 y y1 y2 ： ： ： 

제 조 공사비가 억원 초과시 적용 요율 공사비가 억원 13 ( 5,000 ) 5,000 

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다. 

기술자의 평균급여액× 기술자의 소요인원 제비율 (1+ ) 
엔지니어링 

= ×100 
사 업 요 율 

공 사 비 

제 장 실비정액가산방식 3 

제 조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14 ( )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 

기술자노임단가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 ․ ․ ․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다 . ․ 
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 , 

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 
있다. 

제 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15 ( ) 

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 특허 노하우 등 ( ), ( , 

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 , ,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 ,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 직접인건비에 포함 ( 

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 

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단 공사감리의 경 ) . , 

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로 하고 국내출장여비는 30%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로 한다 10% . 

제 조 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에 포 16 ( ) ( ) 

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 ․ ․ 
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 , , , , 

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 , , ,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로 계산한 110 120% ～ 

다 단 건설기술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 21 4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 

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제 조 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 17 ( ) ․ 
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 , 

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 

제경비 단 제 조 단서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 ( 16 

배상공제료는 제외함 를 합한 금액의 로 한다 ) 20 40% . ～ 

제 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18 ( )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 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 , -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 

한다. 

제 조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19 ( ) 

별표 와 같다 4 . 

제 조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엔지니어링사업노임 20 ( ) ① 

단가는 일 시간 주 시간 개월 일로 계산한다 다만 1 8 ( 44 ), 1 25 . , 

일 시간 주 시간 월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 1 8 ( 44 ), 25 

준법을 적용한다.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 ② 사업



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③ 

설치법에 의한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교육 

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① 

경과규정 종전기준 제 조에 의하여 시행한 기본설계의 후속실시 ( ) 8 ② 

설계는 이 기준 제 조의 기준에 불구하고 종전기준의 해당 실시설 7 

계 요율을 적용한다.



별표 [ 1 ] 

건설부문의 요율 

비고 1. 건설부문 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 “ ” 1 

호서식 비고 의 건설부문 농어업토목분야를 제외한다 과 산업관 6 ( ) 

리부문 중 소방설비분야를 말한다. 

공사감리 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2. “ ” .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 조와 같다 3. , 8 .



별표 [ 2 ] 

통신부문의 요율 

비고 통신부문 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1. “ ” 제 호 1 

서식 비고 의 통신정보처리부문 정보통신분야에 한한다 6 ( ) ․ 
공사감리 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2. “ ” .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 조와 같다 3. , 8 .



별표 [ 3 ] 삭 제 

별표 [ 4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주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 정의 제 호 및 동법 시 ) 1. 2 ( ) 1 

행령 제 조 정의 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2 ( ) 

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을 제외한 자를 말 , ,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 3. 

의 기준에 따른다.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정통부고시 호 2000-13 (2000. 2. 8) 

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1 ( ) 10 

의하여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의 예정가격 산정 

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소프트웨어사 

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 2 ( ) , ,　① 

타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비를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정부 및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소프트웨어사업비를 산 ② 

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비란 소프트웨어개발비 시스템 , 운용환경 

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자료입력비 정보전략계 , , , 

획수립비를 말한다. 

④ 시스템운영위탁비용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 조 기준의 일반적인 원칙 소프트웨어사업용역의 수행 3 ( )　① 

형태는 계약된 업무범위 내에서 수주자가 개발 및 운영관 ․ 
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개발을 수행하는 일괄계약 

방식과 개발에 소요되는 전문기술자를 수주자가 발주자에 

게 일정기간 파견하고 발주자가 개발업무 수행을 주도하 

는 인적지원방식으로 구분한다. 

② 이 기준의 일반적인 사항과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엔 10 

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며 직 , 접인건비의 기 

준금액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 16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승인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별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산정방법 ③ 

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개발비 데이터베이스 설계비는 직접인건 1. , 

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의 합계액으로 산정 , , 

한다. 

시스템 운용환경구축비 데이터베이스제작비 정 2. , , 보 

전략계획수립비 등은 총 비용을 일괄 산정한다. 

자료입력비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이윤의 합계액 3. , 

으로 산정한다.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공정별로 나누어 발주할 경 4. 

우는 공정별로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 

정한다. 

제 조 직접경비의 범위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직접 4 ( )　① 

경비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당해 프로젝트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1. 

사용료 

당해 프로젝트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2. 

사용료 Tool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 3. 

이자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 4. 

가 비용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5. 

특수자료비 특허 노 하우 등의 사용료 6. ( , - )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7. ,



자료조사비 8. 

기자재시험비 9. 

위탁비와 현장운영비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10. (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한다) 

모형제작비 11. 

기타 일반용역업무와는 달리 소프트웨어사업 개발 및 12. 

운영관리업무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 
제 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경비의 범위가 직접인건비 1 ② 

및 제경비의 범위와 중복될 경우 직접경비로 산정한다. 

제 장 소프트웨어개발비의 산정 2 

제 조 용어의 정의 본이라 함은 입력 조회 수정 출력 5 ( ) , , ,　① 

등 유형별 기능을 독립 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 최소단위로서 본들간의 결합도는 낮고 본 내부 스텝들 

간의 응집도는 높게 설계된 스텝들의 집합단위를 말한다. 

스텝 이라 함은 본을 구성하는 최소명령단위로서 (Step) ②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실행문 환경선언 데이터선언 , , 

등을 말한다 단 스텝수를 계산함에 있어 프로그램환 . , 

경선언 데이터선언 및 주식 등의 라이브러리를 복사하 , 

여 사용할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실행스텝만을 인정한 

다. 

뱃치 처리라 함은 축적되어 있는 자료를 즉각적 (Batch) ③ 

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모 

아 그것을 일괄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온라인 처리라 함은 자료가 발생하는 장소로부 (On-Line) ④ 

터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계산기에 자료를 입력하고 출 , 

력자료도 단말장치로 직접 전송되는 처리방식을 말한 

다. 

실시간 처리란 통신 제어통제 장비내재형 (Real-Time) , , ⑤



정보처리 등과 같이 성능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시되면 

서 시스템이 요구하는 시간내에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 

처리형태를 말한다. 

기능점수 란 소프트웨어의 크기를 결정 (Function Point) ⑥ 

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유형별 수량과 성능 및 품질요인 

들의 영향도를 고려하여 계산되는 수치를 말한다. 

하자보수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 ⑦ 

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년으로 , 1 

한다 단 상세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요구사항의 추가 . , 

는 용역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용역유지보수란 소프트웨어의 간단한 기능변경 사용 , ⑧ 

방법의 개선을 말한다 다만 하자보수기간 경과후에 . ,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재개발이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 ⑨ 

는 것으로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확대개발과 보완개발 

을 포함한다. 

제 조 소프트웨어개발공정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 6 ( )　

어개발공정은 기초요구분석 상세요구분석 설계 프로그 , , , 

램작성 통합시험 및 설치 하자보수로 구분함을 원칙으 , , 

로 하며 각 단계별 발주자와 수주자의 업무범위는 별표 , 

과 같다 1 . 

제 조 개발비규모의 산출 개발규모는 스텝수로 표시하며 7 ( )　① 

스텝수 산정은 본수에 의한 산정방식이나 직접산정방식 , 

및 기능점수에 의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본수에 의한 스텝수 산정방식은 개발할 소프트웨어 본 ② 

수를 산정후 별표 의 정보처리형태별 평균스텝수를 2 

곱하여 계산한다. 

통신 제어통제 장비내재형 시스템 등과 같이 본수를 , , ③ 

산출하지 않고 스텝수를 계산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에



는 직접 스텝수 산정방식을 권장한다. 

기능점수에 의한 스텝수 산정은 일반 사무용이고 소규 ④ 

모 시스템 개발시에 권장하며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 , 

라 계산한다. 

별표 에 의거 기능증대요인의 수 및 요인별 난이 1. 3-1 

도 가중치를 정하고 다음 식에 의거 기본 기능점수 

를 계산한다. 

기본기능점수 난이도별 기능증대요인의 수 (BFP)= ( × ∑ 

기능증대요인별 난이도가중치) 

별표 의 요령에 따라 각 성능특성요소 및 품질특 2. 3-2 

성요소별 영향도를 합산하고 기술적 복잡도를 계산 

한다. 

다음식에 의하여 총 기능점수를 계산한다 3. . 

총기능점수 기본기능점수 기술적복잡도 (TFP)= (BFP)× (TCF) 

총 기능점수에 을 곱하여 스텝수로 환산한다 4. 80 . 

제 조 일괄계약방식의 직접인건비 산정 제 조의 규정에 의 8 ( ) 7　① 

하여 스텝수가 산출된 경우 별표 의 공정별 스텝당 인건 4 

비 단가를 곱하여 기초인건비를 산출한다. 

제 항에 의거 기초인건비가 산출되면 별표 의 규모별 1 5 ② 

보정계수 별표 의 프로젝트 형태별 보정계수 별표 , 6 , 

의 개발언어별 보정계수 별표 의 적용대상기종별 7 , 8 

보정계수를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산출하되 별표 의 , 7 

개발언어별 보정계수는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중 프로 

그램작성 공정 이후의 공정에만 적용한다. 

제 항의 직접인건비 산출시 동일 프로젝트에 정보처리 2 ③ 

형태 프로젝트형태 개발언어 적용대상 기종이 혼합 , , ,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계산하여 합산한다. 

제 조 인적지원방식의 직접인건비 산정 인적지원방식에 9 ( )　 ① 

의한 개발비 산정의 경우 직접인건비는 계약에 의해 지 , 

원되는 전문인력의 등급별로 지원기간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기간이 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 , 1 

다.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에 필요한 기초요구분석은 발주 ② 

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자가 전문인력 및 , 

기술 부족 등으로 기초요구분석 업무를 외주로 수행하 

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의 기초요구분석단계의 소요 1 

공수를 기준으로 인적지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 조 제경비 및 기술료의 산정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에 10 ( )　① 

별표 의 기준에 따라 제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9 . 

경우 단축기간율 계산을 위한 적정개발기간은 별표 을 11 

참조할 수 있다.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에 별표 의 10 ② 

기준에 따라 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 장 3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재개발시의 대가 산정 

제 조 유지보수 수행형태 구분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수 11 ( )　① 

행형태는 자체유지보수와 용역유지보수로 구분한다. 

자체유지보수란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발주자 ② 

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유지보수란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③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 조 용역유지보수 대가산정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유지 12 ( )　① 

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소프트웨어 개 

발비 산정가의 범위 내에서 별표 의 용역유지 10 15% 12 ～ 

보수대가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② 

에는 수발주자가 상호협의하여 용역유지보수의 대가 ․ 
를 조정할 수 있다.



제 조 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개발비 산정 재개발 소프트웨어 13 ( )　

개발비 산정시에는 제 조의 직접인건비에 재개발 정도에 8 

따라 수발주자가 상호협의하여 재개발률을 곱하고 제경 ․ 
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제 장 4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증감조정 및 개발비 사후정산 

제 조 개발규모 증감조정 및 정산 발주기관이 계약내용의 14 ( )　① 

변경 또는 추가업무의 수행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을 조정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주자는 상호협의하여 별표 의 소프트웨 1 ② 

어개발공정별 단계가 종료될 때마다 정산하는 방법으 

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1 2 은 본수 

에 의한 경우에는 본수의 증감 기능점수에 , 의한 경우 

는 기능점수의 증감 직접스텝수에 의 , 한 경우에는 스텝 

의 증감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 장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산정 5 　

제 조 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 산출 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 15 ( )　① 

는 별표 의 소프트웨어개발 공정단계별 수주자 업무범 1 

위의 최종단계인 통합시험 및 설치단계의 시스템 시험환 

경 및 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용 

을 말한다. 

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② 

제 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제 항에 의한 공사비 비 4 ( ) 2 

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요율은 엔지니 . 

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건설통신부문의 요율표중 통신 ․



부문 요율을 적용하되 동표의 공사비는 정보시스템 , 

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운용환경 조성비로 대체 

한다. 

단 특정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는 인적지원 , 방식으 

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를 추진할 수 있다. 

기본설계의 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 8 ③ 

제 호를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 1 

상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시스템 요구사항의 분석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목 1. : 

표 설정 현상분석과 장래 예측 기능요건의 조사 , , , 

효과의 예측과 평가 등 

시스템 구축요건의 설정 시스템의 기능요건 성 2. : , 

능요건 신뢰성요건 안정성요건 운용성요건 확 , , , , 

장성요건 경제성요건 분산처리요건 네트워크간 , , , 

접속요건의 설정 등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서의 작성 추진체계 시스 3. : , 

템계획 투자효과 기본스케쥴과 작업계획 및 조달 , 

계획 등 

④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 

조제 호를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 2 

상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설계조건의 검토 시스템화 대상업무 네트워크화 1. : , 

범위 분산화 정도 사용 미디어 트래픽 , , , (Traffic) 

치 시스템 성능 및 신뢰성 조건 등 , 

분산처리시스템 설계 설계요건 데이터 송수신 2. : , 

설계 신뢰성안정성 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수 , , ․ 
및 운용방식 등 

시스템 구축 설계 통신형태 네트워크형태 멀티 3. : , , 

미디어 검토 네트워크 기기의 선정 신뢰성안정성 , , ․ 
설계 확장성이행성의 검토 운용성의 검토 성능 , , , ․



예측과 평가 기타 외부단말과의 접속 타 네트워 , ( , 

크와의 접속방법 및 프로토콜의 적합성 네트워크 , 

시스템 도입시 설치공간 및 설비의 검토 등 )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토 자동화를 위한 4. : 

시스템과 프로그램 요건 자원의 공유화 과금 , , (課 

안전대책 장해대책 등 ), , 金 

네트워크 도입 계획 통신서비스의 이용계획 회 5. : , 

선의 신청에서 개통까지의 필요시간 등 

제 조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산출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는 16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조제 호 공사비의 범위에 3 3 

다음 각호의 비용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컴퓨터하드웨어 구입비 1.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설비구축비용 2. 

운용체계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 기본소프트 3. (OS), DBMS, 

웨어의 비용 

제 장 데이터베이스구축비의 산정 6 　

제 조 용어의 정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이란 데이터베이스 17 ( )　① 

구축작업과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작업을 통하여 

하나의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작업과정을 말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란 사회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방 ② 

대한 원시자료를 수집분석분류하여 이용자에게 유용 ․ ․ 
한 의미 있는 정보로 설계하여 수집한 자료를 가공제 ․ 
작제공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
데이터베이스 설계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시자료 ③ 

를 분석분류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형태로 질서 ․ 
화하고 이의 효과적 전달체계를 계획하는 작업과정 , 

을 말한다.



원시자료 수집이란 다양한 형태 방대한 양으로 존재 , ④ 

하는 정보원천 중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전환될 

수 있는 재료를 선별하여 수집하는 작업과정이다. 

데이터 제작이란 수집된 원시자료를 일련의 체계화된 ⑤ 

작업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유용한 의미 있는 정보 

형태로 전환하여 표현하는 작업과정을 말한다. 

제 조 프로젝트 형태와 직접인건비 산정 이 기준은 인적 18 ( )　① 

지원 방식과 일괄계 약방식의 일반적 용역수행 형태중 

일괄계약방식에 대해서 소요공수를 산정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쓰이는 데이터는 문자 이미지 , , ② 

그래픽 애니메이션 동영상 음성음악음향으로 구분 , , , ․ ․ 
한다. 

데이터베이스 설계공정 수행시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 , ③ 

기술료 및 직접경비의 합에 의하여 용역비를 산정한 

다 단 제경비 및 기술료 산정은 제 조와 같은 방식 . , 10 

에 의한다. 

데이터 제작공정은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 ④ 

포함한 총경비를 일괄로 산정한다. 

제 조 데이터베이스 설계공정의 업무범위 이 기준의 적용을 19 ( )　

받는 데이터베이스 설계공정은 기획공정 설계공정 편집 , , 

공정으로 구분하며 공정별 업무범위는 별표 과 같다 , 13 . 

제 조 데이터베이스설계의 직접인건비 산정 데이터베이스 20 ( )　① 

설계 직접인건비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공정별기술등급 ․ 
별 소요공수와 규모별 투입인력을 계산하여 산정된 별표 

의 미디어별 기초인건비를 기준으로 별표 의 규모별 14 15 

보정계수 별표 의 작업난이도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 , 16 

정한다. 

작업난이도별 보정계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난이도에 ②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계수화하며 요 , 

인별 각 구간사이의 값에 대한 보정계수는 보간법을



적용한다. 

제 조 데이터제작비 산출 별표 의 난이도 평가기준과 21 ( ) 17　① 

별표 의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품질을 단순 보통 복 18 , , 

잡으로 구분한다. 

데이터제작비는 난이도 등급에 따라 별표 의 미디어 19 ② 

별 규모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그래픽 애니메이션 또는 음성음악음향 분야의 데이 , ③ ․ ․ 
터 제작비는 데이터의 작품성 독창성 전문성 등을 , , 

고려하여 별도의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원시자료수집비는 수집자료에 대한 저작권 품질 등 , ④ 

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일률적인 단가를 정하여 대 

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각 사례별로 데이 , 

터 수집의 시장관행이나 경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메뉴별 구축 데이터 총량을 기준으로 계약한다. 

메뉴화면제작비는 기초화면 제작비와 안내정보 제작 ⑤ 

비로 별도 산정한다. 

기타 직접경비는 제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4 . ⑥ 

제 장 자료입력비의 산정 7 　

제 조 용어의 정의 스트로크 라 함은 자료입력원이 자 22 ( ) “ ”　① 

료입력 목적수행을 위하여 전자계산기 자판의 각종 키들 

중 어느 하나를 한 번 누르는 것을 말한다. 

입력자료의 유형 이라 함은 입력자료의 대상이 숫 “ ” ② 

자 영문 한글 또는 한자 중 하나로 구분된 것을 말 , , 

한다. 

제 조 자료입력비 산정기준의 일반적인 원칙 자료입 23 ( )　① 력비 

산정기준은 문자 및 숫자에 관하여 전자계산기 자판으로 자 

료를 입력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인건비 제경비 및 이윤의 , , 

합계액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 자료입력 소요공수의 산출 자료입력 소요공수 24 ( )　① 는 별 

표 의 공정별 소요공수표에 의하여 산출한 20 다. 

별표 중 자료입력 작업의 난이도 유형은 별표 의 20 21 ② 

작업난이도 측정표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 조 인건비의 산정기준 인건비는 입력현장에서 계약목적물 25 ( )　

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 

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 , 

서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기본급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소요공수에 1. 24 

통계법시행령 제 조에 의해 지정된 통계작성승인기관 2 

이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 ․ 
만 기본급은 일 시간 월 일을 기준으로 한다 , 1 8 , 25 .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를 초과하지 못한다 2. 400% . 

퇴직급여충당금 3. 

제 조 제경비 제경비는 인건비 합계액의 를 초과하여 계 26 ( ) 70%　

상할 수 없다. 

제 조 이윤 이윤은 인건비 및 제경비 합계액의 를 초과하 27 ( ) 10%　

여 계상할 수 없다. 

제 장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8 

제 조 용어의 정의 시스템통합사업이라 함은 발주자의 요 28 ( )　① 

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요 , , , 

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 통합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 , , 

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의 업무전체를 일괄책임하에 수행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전략계획수립이라 함은 본격적인 시스템통합사업 ② 

의 추진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보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 조 업무범위 설정 정보전략계획수립의 업무범위 설정을 29 ( )　

위해 별표 를 이용하여 위탁할 업무를 설정한 후 이들 22 

가중치를 합하여 총 업무 가중치를 계산한다 단 수행된 . , 

모든 업무의 결과는 관련 문서로 산출됨을 전제로 한다. 

제 조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30 ( )　

의 난이도를 계산하기 위해 별표 을 활용하여 요소별 23 

난이도를 선택한 후 이들 난이도들을 곱하여 정보전략 , 

계획수립의 난이도를 결정한다. 

제 조 정보전략계획수립비용 정보전략계획수립비용은 직접 31 ( )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포함한 총 경비를 일괄 산정하 , , 

며 다음 각 항의 절차를 따라 계산한다. 

다음 식에 의거하여 컨설팅 지수를 계산한다. ① 

컨설팅 지수 총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 

다음식에 의거하여 정보전략계획수립비를 산정한다. ②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원 컨설팅지수 2,631,664 ×( ) 0.95 ＝ 

원 10,000,000 ＋ 

기타 직접경비는 제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4 ③ 

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① 

다른 고시의 개정 이 기준의 시행일로부터 정보통신부고 ( ) ② 

시 제 호 자료입력비산정기준 및 정보통신부고시 1995-109 “ ” 

제 호 소프트웨어개발비산정기준 은 폐지한다 1997-8 “ ” .



별표 [ 1] 

발주자 및 수주자의 개발공정별 소요공수 및 업무범위 

만 기준 (10 STEP ) 

수주자의 업무범위중 기초요구분석 단계의 업무는 인적지원 방 1. ※ 

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기초요구분석단계의 직접인건비는 투입 소요 인력 기준 ( ) 

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장함.



[별표 2] 

정보처리형태별 본당 평균스텝수 

별표 [ 3] 

기능점수 산출표 

별표 [ 3-1] 기능 증대요인별 난이도 가중치



기능 증대 요인별 난이도 판정기준



별표 [ 3-2] 기술적 복잡도 계산표 

영향도 판정기준 (DI)



별표 [ 4] 공정별 스텝당 인건비 단가표 

단위 원 ( : ) 

별표 [ 5] 규모별 보정계수 

보정계수는 보간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스텝 미만의 경우는 , 10,000 ※ 

를 적용하며 스텝 이상의 경우는 스텝당 0.65 1,000,000 10,000 

씩 추가한다 0.0005 . 

별표 [ 6] 프로젝트 형태별 보정계수



프로젝트 형태분류 기준 예시 ( ) 

별표 [ 7〕 개발언어별 보정계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만을 제공하는 세대 언어 사용시에는 사용자 4 

인터페이스 이외의 부분은 기타 고급언어의 보정계수를 적용함.



별표 [ 8] 적용대상 기종별 보정계수 

※클라이언트 서버환경에서의 는 워크스테이션의 보정계수를 적용함 - PC 

별표 [ 9] 제경비 적용기준 

기본제경비는 일괄계약방식의 경우는 직접인건비에 기본제경비율 1. 110% 

를 곱하여 산정하고 인적지원방식인 경우는 직접인건비에 기본제경비 , 

율 를 곱하여 산정한다 100% . 

소프트웨어 개발기간을 적정개발기간보다 단축할 경우에는 기본 제경비 2. 

율 외에 다음의 추가제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축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수발주자간 협의에 의하며 별표 의 소프 , 11 ※ ․ 
트웨어 규모별 적정개발기간을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단축기간율이 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되 보간법으로 계산한다 10% . ※



별표 [ 10] 기술료 적용기준 

기본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에 기본기술료율 를 곱 1. 20% 

하여 산정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관리시 다음의 적용항목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2. ․ 
경우에는 기본기술료율외에 다음 기준에 의한 추가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적용항목에 관한 사항은 수발주자간 협의 또는 전문가 평가 , ․ 
등을 활용한다. 

별표 [ 11] 소프트웨어 크기와 적정개발 기간의 관계 

1. ※ 적정 개발기간은 별표 의 상세요구분석공정에서 통합시험 및 설치공 1 

정까지 수행시의 기준이며 특정공정만 수행시는 공정비율을 적용하여 , 

적정개발기간을 산출한다. 

스텝 미만의 경우 적정개발 기간은 개월을 적용한다 2. 10,000 6 .



별표 [ 12] 용역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 1. , , ※ 

점수 계산 (TMP) 

유지보수 난이도 2. [%] =10 5×TMP / 100 ＋ 

유지보수 대가 유지보수 난이도 소프트웨어개발비산정가 3. = [%]× 

별표 [ 13] 데이터베이스 설계 공정별 업무범위



별표 [ 14] 미디어별 기초 인건비 

단위 원 ( : ) 

별표 [ 15] 규모별 보정계수



별표 [ 16] 작업 난이도별 보정계수 

별표 [ 17] 난이도 평가기준 

품질의 등급인 단순 보통 복잡의 구분은 별표 의 근거에 의하여 결정 3 , , 18 

한다.



별표 [ 18] 등급 판정 기준 

별표 [ 18-1] 기준별 가중치 

미디어별 데이터 특성 및 제작공정 특성에 따라 차별적 가중치 적 ※ 

용

평가척도 점척도 사용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5 [ (5) - (4) - (3) - ※ ： 

매우나쁨 (2) - (1)] 

별표 [ 18-2] 품질등급판정 

평점 평가기준별 점수 가중치 =20× ( × ) ※ ∑



별표 [ 19] 미디어별 규모별 기초 경비 산출표 , 

별표 [ 19-1] 총괄 

단위 원 ( : ) 

별표 [ 19-2] 문자(MByte) 

단위 원 ( : )



별표 [ 19-3] 이미지 장 (100 ) 

단위 원 ( : ) 

별표 [ 19-4] 그래픽 장 (100 ) 

단위 원 ( : )



별표 [ 19-5] 애니메이션 초 (10 ) 

단위 원 ( : ) 

별표 [ 19-6] 동영상 초 (10 ) 

단위 원 ( : )



별표 [ 19-7] 음성음향음악 초 (1,000 ) ․ ․ 
단위 원 ( : ) 

[별표 20] 공정별 소요공수 

단위 스트로크당 소요공수임 ( : 1,000,000 ) 

한자의 소요공수는 이미 입력된 한글을 한자로 변환하는 데 소요되는 공 * 

수임.



별표 [ 21] 작업 난이도 측정표 

원시 자료의 정형화 상태는 원시자료의 자료입력 대상중 필드로 구획되어 * 

있는 경우가 인 경우 완벽함 100% 』 이상이면 부분적 , 80% 』 그외에는 안 , 

됨』 으로 분류함. 

작업 난이도 구분



별표 [ 22]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별 가중치



별표 [ 23] 정보전략 계획수립 난이도 계산표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 □ 

제정 고시 '93. 2. 2. · 

개정 고시 '98. 7. 16. · 

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이 기준은 측량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 1 ( ) 53 27 

에 의하여 측량용역대가 이하 대가 라 한다 의 적정한 산정 ( “ ” )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에서 발주하는 기본측량 및 공공측 2 ( ) 

량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 3 ( )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측량 이라 함은 측량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1. “ ” 2 1 

말한다.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이라 함은 측량법 제 조제 호 내지 2. “ ” 2 2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3 . 

측량업 이라 함은 측량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 3. “ ” 2 9 

업을 말한다. 

측량기술자 라 함은 측량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의 규정 4. “ ” 2 2 1 

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 

직접측량비 라 함은 당해 측량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측량 5. “ ” 

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간접측량비 라 함은 직접측량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 6. “ ” 

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 조 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를 합하여 4 ( ) 

산정한다. 

제 조 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 5 ( ) 1



정한다. 

용역계약체결후 일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 1. 120 , 

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분의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100 5 

인정될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2.

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조의 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업무를 수 5 2( ) 

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 . 

제 조 측량기술자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노임단가는 일 6 ( ) 1 8 

시간 개월을 일로 계상한다 다만 일 시간을 초과하는 , 1 25 . , 1 8 

경우와 월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25 

준용한다. 

제 장 직접측량비 2 

제 조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측량업무에 직접 종사하 7 ( ) 

는 측량기술자 측량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기 , 18 

사 정보처리기능사 항공사진촬영사와 항공법 제 조의 규정에 , , 25 

의한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 및 측부 인부 등 이하 , , , ( 

측량업무종사자 로 한다 에게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금 “ ” ) ․ ․ 
및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한 것이며 기술자의 등급별 측량 용 , 

역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고 국립지리원장이 결정고시한 노임 ․ ․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직접측량비중 직접인건비를 제 8 ( ) ① 

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재료비임차료운반비 및 보 ․ ․ ․ 
험료로 한다. 

제 항의 직접경비중 여비는 측량작업현장에서 측량외업의 1 ② 

측량업무종사자 인부를 제외한다 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숙 ( )



박비로서 그 기준은 별표 과 같다 1 . 

제 항의 직접경비중 재료비는 측량작업에 사용하는 항공사 1 ③ 

진필름지도제작필름표석합판 등의 물건의 비용으로서 거래 ․ ․ ․ 
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제 항의 직접경비중 임차료는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또 1 ④ 

는 선박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제 항의 직접경비중 운반비는 당해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기 1 ⑤ 

자재의 왕복운반비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 

상한다. 

제 항의 직접경비중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1 ⑥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 장 간접측량비 3 

제 조 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측량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 9 ( ) ① ․ ․ 
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 , , , , ․ 
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등으로 한다 , , , . 

제 항의 제경비중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를 제외한 부분은 1 ② 

직접인건비의 로 계상한다 110 120% . ～ 

제 항의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는 해당 측량작업에 직접 사 1 ③ 

용되는 기기의 손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제 조 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측량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10 ( ) ․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 ․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 

액의 로 계상한다 20~40%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 1] 

여비지급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8 2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통계 □ □ 

주된 기술부문별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통계 

2002. 7. 31

　



신고유형별 소재지별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통계 

2002. 7. 31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통계 

2002. 7. 31







년 임금실태조사결과 보고서 2001 □ □ 

. Ⅰ 조 사 개 요 

조사목적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조 

사하여 그 결과치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제 조에 의한 14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며, 

동 업체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조사근거 통계청 승인 제 호 2. 37201 ： 

조사기준 3. 

기준임금 현재 월중에 실지급한 임금 2001. 7. 31. . 7 ： 

조사기간 2001. 9. 1. 10. 31. ： ～ 

조사범위：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의 - 2001. 6. 30. . 4 

거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대상업체수 개사 - 1,593 ： 

- 대상 지역 전 ： 국 

조사방법 자계식우편 모사전송 조사 4. ( ) ： 

집계방법 5. ： 

조사된 값중 평균을 중심으로 편차 범위내에서 극단치 이상 = 3 , 

치를 제거한 후, 

업체별 기술자등급별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함 , .



공표 및 적용일 6. ：2001. 12. 31. 

조사표 회수 및 집계 현황 . Ⅱ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 2001. 6. 30. 

니어링 활동주체 개사를 대상으로 우편 모사전송 조사를 1,593 ( ) 

실시한 결과, 

신고자격 상실 및 소재불명 업체를 제외한 개사의 인 1,489 85.5% 

개사의 조사표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사업구분의 오류 임 1,273 , , 

금기재사항 오류 및 누락 등 부실자료 개사 를 제외한 4 (0.3%) 

개 사를 집계치로 함 1,269 . 

. Ⅲ 임금실태조사 결과 및 동향 분석 

1. 전반적인 동향 

조사집계된 업체는 개 사로 전년대비 년도 개 사 1,269 (2000 1,055 ) ․ 
가 증가하였고 조사대상인력도 작년의 명에서 20.3% , 44,249 

명으로 증가하였음 48,489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체 기술자임금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기능사인력이 상대적인 약진을 보였음 전체 기술인력 중 . 

기능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총인원 명 중 기능 5.6%( 44,249 

인력 명 에서 년 총인원 명 중 기능인력 2,498 ) 2001 6.9%( 48,489 

명 로 상승하였음 3,338 ) .



기술자등급별 조사결과 
단위 명 원 ( , ) ： 

〃

〃

〃

〃

〃 

증감률은 기술자등급별 인원기준 가중 평균치임. ※ 

사업부문별 결과 및 동향 2. 

원자력발전 부문 

년도 임금인상률이 로 어려운 여건에서 호전되어 2000 3.0% 8.5% － 

의 상승을 보였음. 

초급기술자의 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기술자 등급은 전반 -0.8% － 

적으로 고른 인상률을 기록했음. 

기술사와 특급기술자 고급기능사 등 경험이 풍부한 고급기술 , － 

인력에 대한 인상폭이 컸었던 반면 초급기술자에 대한 인상률 

은 로 저조했음 이는 청년실업 특히 대졸 기술인력들이 -0.8% .



예년에 비해 적은 임금으로 동 부문에 유입된 것으로 보여짐. 

－기술사 고급기능사 의 인상률을 보였는데 이 10.5%, 10.2% 는 전년 

대비 조사 대상인력 측면에서 각각 인상 년 명 0.7% (2000 140 , 

년 명 과 인하 년 명 년 명 를 보여 2001 141 ) 2.2% (2000 93 , 2001 91 ) 

동 등급에 대한 인력공급이 저조한 것에 따른 반대급부로 높 

은 인상률을 보인 것으로 보여짐. 

원자력발전부문 조사결과 

단위 명 원 ( , ) ： 

〃

〃

〃

〃

〃 

산업공장 부문 

부문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전년도 상승률에서 금년도 5.6% － 

상승률을 보였음 각 등급별로 살펴보면 고급기술자의 10.7% . , 

경우 작년 에 이어 올해 인상으로 임금인상률이 견 (8.9%) 8.3% 

조하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초급기 . 

술자의 경우 작년에 인하되었으나 올해의 경우 로 증 4.5% 5.9%



가하였으며 중급기술자와 초급기능사의 경우 작년의 및 1.9% 

에서 금년에는 각각 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2.0% 8.9%, 20.2% . 

－동 분야에 있어서 작년도 임금 상승률에서 제외되었던 등급 

별 기술자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상승세가 두드러졌음 작년에 . 

로 인상되었던 중급기능사의 경우 작년 평균 를 훨씬 14.8% 5.6% 

상회하였는데 금년에는 로 평균 인상률 를 하회했음 3.7% 10.7% . 

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는 작년에 이어 견조한 증가세를 지 

속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초급기능사의 경우 작년도 . -2.0% 

에서 올해에는 로 기능사 등급군에서 유일하게 평균인상 20.2% 

률 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10.7% . 

금년에 중급기술자는 초급기능사는 로 높은 인상률 8.9%, 20.2% － 

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에 각각 의 인상률로 동 1.9%, -2.0% 

부문 평균인상률 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적 5.6% 

차원에서 금년도 큰 폭의 임금인상이 시현된 것으로 보여짐. 

산업공장부문 조사결과 
단위 명 원 ( , ) ： 

〃

〃

〃

〃

〃



건설및기타 부문 

건설 및 기타부문의 전년도 의 증가율에서 금년도는 7.8% 2.5% － 

로 타부문과 비교하여 최저의 임금 상승률을 보였음 이는 최 . 

근의 건설부문의 성장세가 토목보다는 건축분야 등 민간부문 

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건설 및 기타부문의 . 

경우 체감경기는 엄격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임.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가 각각 , , 14.0%, 

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기능사에 대한 조사대상 14.8%, 9.8% . 

인력을 살펴보면 작년의 경우 전체 명 중 명 고급 38,902 2,002 ( 

기능사 명 중급기능사 명 초급기능사 명 을 차 604 , 819 , 579 ) ： ： ： 

지하여 의 구성률을 보인데 비해 올해의 경우 전체 5.1% 43,544 

명 중 명 고급기능사 명 중급기능사 명 초급 2,913 ( 916 , 1,129 , ： ： 

기능사 명 으로 구성률이 로 증가하였음 868 ) 6.7% . ： 

건설및기타부문 조사결과 
단위 명 원 ( , ) ： 

〃

〃

〃

〃

〃



일 러 두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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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년 적용 노임단가 공표 1996 1997. 1. 10 ： ․ 
년 적용 노임단가 공표 1997 1997. 12. 29 ： ․ 
년 적용 노임단가 공표 1998 1998. 12. 31 ： ․ 
년 적용 노임단가 공표 1999 1999. 12. 31 ： ․ 
년 적용 노임단가 공표 2000 2000. 12.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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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와 중급기능사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산정기준에 대하여 82 
초급대학 조교의 기술자 등급 환산여부에 관하여 87 

추가업무로 발생된 계측업무에 대한 계상방법에 대하여 49 
추가업무를 현장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45 

추가업무비용의 계상방법에 대하여 50 

추가업무비용 중 측량업무 계상에 대하여 41 

추가업무의 계상에 있어 해당 요율을 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51 

출장기간중의 국경일에 대한 계상방법에 대하여 94 

취소된 조정설계에 관한 용역비 환수에 관하여 104 

친환경적인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기술자 여비의 계상에 대하여 70 

< > ㅌ 

타절준공된 하수종말처리장의 환경피해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105 
터널보수공사의 실시설계시 공사비 정의 13 
토요근무 산정에 대하여 91 
토요근무의 경우 근무일수 산정에 관하여 96 
토지정리구획사업의 추정공사비 증가에 대하여 15 

통신선로장치와 관련된 임차료 감가상각비의 계상방법에 대하여 66 
통신장비 망 관리 사업의 주부수 장비 등에 대한 공사비 인정여부 14 ․ 
투입기술인력에 대한 산정에 대하여 93 
특수구조물 설계에 대한 추가업무발생 시 대가조정에 대하여 42 

< > ㅎ 

하도급에 의한 외국업체의 설계용역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65 

하수도정비업무에 대해 타 표준품셈의 기술료 준용 여부에 대하여 76 

하수종말처리 시운전시 발생한 전력비의 계상에 대하여 75 
하수처리장 시운전을 대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8 
학사를 고급기능사 투입 시 경험연한 산정에 관하여 79 

한시적으로 주재하는 기술인력에게 주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65 
해상 교통관제시스템 사업수행시 공사비에 대하여 13 

해외기술도입 비용에 관한 계상에 대하여 71 

해외출장의 비용 계상에 대하여 47 

현장사무실 설치에 따른 비용 계상에 대하여 68 

현장상주감리의 기간연장에 의한 추가업무 계상에 대하여 49 

현장에 투입된 본사인력 주재비와 소모품비 등의 계상 방법에 대하여 64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무실임차료 통신비 등에 대한 계상비목에 대하여 , 63 
현장운영경비의 계상방법에 대하여 68




